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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2023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를 생산하는 실태조사 3종, 즉,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작업환경 실태조

사」, 「근로환경조사」에 대한 개편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편 방향

에 따라 2025년에 실시할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재정의된 역할과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

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주요 연구내용

1) 문헌 조사

조사 방향 설정을 위해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최근 산

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조사인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조사」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체 대항 해외 조사인 「유럽 사업체 대

상 안전보건 조사」, 「독일의 GDA 사업체 조사」, 일본의 「노동안전위생조사」

의 조사 목적, 문항, 조사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안전, 보건, 조사 분야의 학계, 연구, 실무 전문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방향, 문항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3) 조사표 개발

조사표의 설문항은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예비문

항을 개발하고, 수정된 설문항을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는 반

복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총 2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관점에서의 설문항의 명확성, 이해가능도, 그리고 현

장 작동성 등을 확인하였다. 최종 조사표는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 사용

할 일반 설문지와 건설업 설문지 등의 2개의 버전으로 개발하였다.

4) 표본설계 및 조사 방법 제안

향후 모집단 재정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업종의 

범위 및 사업장 규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모집단 안을 설정하

고, 이에 따른 표본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2025년 실시될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시행

방안 개발 및 조사지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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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실태조사 3종, 즉,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작업환경 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에 대한 개편을 결정하였다. 주요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1) 

내용 측면에서 산재예방 정책수립 및 안전보건 동향 파악이라는 기본 목적 아

래, 특히 산재 예방과 관련성 높은 항목에 초점을 두며, 2) 방법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조사 주기를 가지고 있던 해당 조사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매년 

한 개의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마지막으로, 조사 주

체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예산도 모두 22억 원으로 통일하

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기존 예산이 4억 6천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편 방향에 따라 2025년에 실시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

적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재정의된 역할과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개편된 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즉, 실태조사 3종 개편 방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조사」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목적과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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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기존에는 대상과 내

용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롭게 개편된 틀 내에서 각자 어떤 역

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

계 정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취업자 대상인 「근로환경조사」 내용과 사업

체 대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

사 목적과 내용을 설계할 계획이다.

둘째, 재정의된 조사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대상 모집단을 정의하고, 해당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하위 집단(업종별, 규

모별)별 표본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를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조사지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조사지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사 방

법 및 조사원 선발 기준 등의 조사 실시방안을 제안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7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헌 조사

1) 3대 안전보건 조사

본 연구 대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조사」의 목적, 문항, 조

사 방법을 분석하였다.

2) 외국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해외 대표적인 조사인 「유럽 사업

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 ESENER; Howard et al., 2022), 독일의 「Betriebs- und 

Beschäftigtenbefragung der GDA」의 사업체 조사(GDA, 2019), 일본의 

「노동안전위생조사: 사업체」(厚生労働省, 2022)의 조사 목적, 문항, 조사 방

법 등을 분석하였다.

3)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

모집단 정의와 설문항 개발을 위해 ‘2023 산업재해현황’(고용노동부, 

2024)을 바탕으로 업종별,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최근 산업 안전보건 관련 경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요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제5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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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방 5개년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그 외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최근 산

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조사목적 정의, 주요 조사 내용 결정, 문항의 

적절성 검토, 모집단 및 표본 계획,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을 하였다. 의견 수렴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9명이며, 분야별로 구분하면 표 

Ⅱ-1과 같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대면 혹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실시하였다. 

분야 전문가

안전 일반
Ÿ 안전 분야 연구자 1명

Ÿ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3명 

보건 일반

Ÿ 보건 분야 교수 2명

Ÿ 보건 분야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 3명

Ÿ 안전보건공단 담당 1명

노동 Ÿ 노동 분야 연구자 3명

안전보건 교육 Ÿ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1명

건설업

Ÿ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1명

Ÿ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명

Ÿ 건설업 대표 1명

서비스업 Ÿ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2명

중소 사업장 Ÿ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2명

위험성평가 Ÿ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1명

법
Ÿ 안전보건연구원 담당자 1명

Ÿ 법학과 교수 1명 

조사 Ÿ 조사 분야 현장 전문가 5명

<표 Ⅱ-1> 분야별 참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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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그림 Ⅱ-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문항은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다시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

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그림 Ⅱ-1] 설문항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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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문항 개발 단계의 일환으로 설문항의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는 총 21개의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참여 사업장은 잠재적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업종과 규

모를 다양하게 포함하였는데, 표 Ⅱ-2는 예비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및 응답자

의 특성을 제시한다.

예비조사는 우선 전화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두, 이메일을 통해 조사 안내

문과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설문지는 종이 설문지 혹은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제공하고, 이 중 참여자가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종이 설문을 선

택한 경우는 참여자가 인쇄하여 응답하고, 응답 소요 시간을 기록하도록 요청

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응답 소요 시간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응답 소요 

시간은 평균 25분(최소=10분, 최대=60분)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후, 미리 약속한 시간에 연구자가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인지조

사(cognitive pretest) 방식을 기반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지조사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이 실제로 예비 설문지에 응답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알아내는 기법으로 조사 문항의 명확성, 난이도, 응답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유용하다(Collins, 2003). 구체적으로, 

먼저 전반적으로 응답에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질문하고, 참여자의 설문 응답 

자료를 검토한 후, 미리 준비한 면담지를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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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종 규모 응답자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1명 Ÿ 사업주

2 A. 농업, 임업 및 어업 47명 Ÿ 관련 업무 담당자

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명 Ÿ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90명 Ÿ 안전관리자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9명 Ÿ 안전관리자

6 F. 건설업 44억 Ÿ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F. 건설업 40억 Ÿ 안전관리자

8 F. 건설업 170억 Ÿ 안전관리자

9 G. 도매 및 소매업 180명 Ÿ 안전관리자

10 H. 운수 및 창고업 25명 Ÿ 안전관리자

11 I. 숙박 및 음식점업 47명 Ÿ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00명 Ÿ 안전관리자

1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2명 Ÿ 안전관리자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명 Ÿ 관련 업무 담당자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80명 Ÿ 관련 업무 담당자

1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0명 Ÿ 보건관리자

17 P. 교육 서비스업 76명 Ÿ 관련 업무 담당자

1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50명 Ÿ 안전관리자

1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0명 Ÿ 보건관리자

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명 Ÿ 사업주

2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명 Ÿ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표 Ⅱ-2> 예비조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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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단 및 표본 추출안 제안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모집단 및 표본 추출안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선정하고, 각 대안별로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층화 집단별 표본 수와 측정오차를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

을 제안하였다.



Ⅲ.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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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문헌 조사

1) 3대 안전보건 조사

(1) 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사업장 수준의 전반적 안전보건현황을 조사하

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포함한 

폭넓은 위험 요인과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과 안전문화 등 위험 요

인 관리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산업 안전보건의 정책 

개발과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02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

래 매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으며, 2021년에 시행된 제10차 조사가 가장 

최근의 조사이다.

나) 조사 방법

2021년에 시행된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상근 근로

자 '20인 이상'의 산재보험 가입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업(①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③ 환경 정화 및 복

원업 ④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⑥ 

우편 및 통신업 ⑦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⑧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⑨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이었다. 

표본은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명부를, 그

리고 건설업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명부를 표본틀로 사용하였으며, 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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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층화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상의 중분류를 사용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5개로 구분했는데, 제조업과 

기타 산업에서는 상용근로자 기준(20~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50~120억원 미만, 

120~300억원 미만, 300~5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본크기는 제조업 3,000개, 서비스업 2,500개, 건설업 1,500개이었다. 

조사대상은 안전보건담당자이고, 담당자가 없으면, 노무･총무･관리부 등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

은 3개 업종 모두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직접 방문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는데, 

가능한 경우 미리 조사표를 사업장에 송부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근로복지

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조사 내용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항은 김윤화 등(2020)의 관련 연구, 

해외 사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

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1) 기본 정보, 2) 안전보건시스템(운영조직 등), 3)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 요인, 4)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5) 안전문화, 6) 원하청 안전보건 관리, 7) 안전보건 예산(건설업만), 8) 재해

현황, 9) 기타 등을 포함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표 Ⅲ-1은 제10

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설문내용을 주요 범주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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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체 특성

Ÿ 현재 근로자 수(전체, 만 55세 이상, 외국인, 여성)

Ÿ 교대근무제도 활용여부

Ÿ 교대근무 및 야간 근무자 비율

Ÿ 근무제도 시행 여부(재택/원격,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Ÿ 노동조합 유무

안전보건 시스템

Ÿ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전담 부서 현황

Ÿ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Ÿ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외부 위탁 

여부․관리감독자 수

Ÿ KOSHA-MS/ISO45001 인증 여부

Ÿ 산업안전/보건 전담 직원 현황

Ÿ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유해위험 요인

Ÿ 유해위험 요소별 위험성평가 여부

Ÿ 위험성평가 주체, 근로자 참여 여부, 평가 노력 정도

Ÿ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Ÿ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심각도, 관리노력 정도

사업체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Ÿ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정도

Ÿ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외부위탁 비율, 교육방법별 비율

Ÿ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후관리조치 대상자 유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정도

Ÿ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결과에 따른 조치 노력 정도

Ÿ 협력업체 현황, 협력업체 간 관계 정도

Ÿ 원청업체 현황, 원청업체 간 관계 정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Ÿ 요양기간별 산업재해 건 수

기타

Ÿ 안전보건 업무 중 어려운 점

Ÿ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도움 받고 싶은 전문서비스 영역

Ÿ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용노동부 감독 여부

Ÿ 고용노동부 감독의 재해 예방 도움 정도

Ÿ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제공 및 지원 수혜 여부

Ÿ 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제공 및 지원의 재해 예방 도움 정도

Ÿ 중대재해처벌법 인지 정도, 실질적인 도움 정도

Ÿ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정도

Ÿ 기타 건의사항

응답 기본사항
Ÿ 사업체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등)

Ÿ 응답자 정보(직급, 부서)

<표 Ⅲ-1>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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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환경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1991년 수립한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1993년부터 전국의 25개 제조업과 19종의 비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

학물질 취급 현황,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유해 작업환경요인 등 

작업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5년 주기로 수집해왔다(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2024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3종 조사 개편

방향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기존 조사와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한 제조업 및 일부 비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하여 총 180,000개 사업장을 조사한 반면, 제7차 조사에서는 제조업만을 대

상으로 모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조사 내용이다. 기존 조사에서 화학물질 취급 현황,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유해 작업환경요인 등 전통적인 위험 요인

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제7차 조사에서는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포함한 

보다 전반적인 위험유해요인과 아울러 다양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태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변화되었

다(조윤호, 2023). 

나) 조사 방법

2024년에 시행 중인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사업장(2024년 2월 1일 기준)을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 추출한 표본 20,000

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층화변인으로 이용

하여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업종은 제조업 내 25개의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사용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6개(1~4인, 5~9인, 10~49인, 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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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0~299인, 300인 이상)로 구분하였다.

조사 방법 측면에서 이번 제7차 조사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즉, 화학물질 취급 및 제조 그리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등의 조사하는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특성상 산업안전보

건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원의 자격

을 1)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기업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취득자(산업위

생, 산업안전, 화학관련, 기계관련) 등으로 제한하였다. 

다) 조사 내용

2019년에 실시된 제6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대부분의 문항이 화학물질

의 취급 및 제조, 기계기구 및 설비,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작업 현황 등 물

리, 화학적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제7

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요인 등 보다 다양한 위험

유해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조윤호 등, 2023).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은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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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장 일반현황

Ÿ 주 생산품

Ÿ 전기계약용량

Ÿ 직종별(사무직, 생산직) 현재 근로자 수(전체, 만 55세 이상, 외국인, 여성, 장애인) 

및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Ÿ 초과/교대/야간근무 및 근무자 비율

Ÿ 교대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대 고정 여부

안전보건 시스템

Ÿ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Ÿ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전담 부서 현황

Ÿ 산업안전/산업보건 전담 직원 현황

Ÿ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직원 현황

Ÿ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Ÿ 안전/보건관리자 전임/겸직/위탁 여부

Ÿ 전체 업무 중 안전․보건 업무 비중

Ÿ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관리감독자 수

Ÿ 관리감독자 평가

유해위험 요인

Ÿ 위험성평가 인지 및 실시 여부

Ÿ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근로자 참여 여부, 결과 공유 여부

Ÿ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이행 정도

Ÿ 직무 스트레스 요인별 해당 여부, 심각도, 평가 실시 여부, 기타 조치 시행 여부

Ÿ 작업환경 현황(물리적 유해 요인, 계절별 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분진, 화학적 요인, 

밀폐공간,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 요인)

Ÿ 화학물질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종류, 연간 사용량, MSDS 번호, 구성 화학물질명, CAS 번호, 함유량, 

사용용도 및 공정, 해당공정 근로자수 등)

- 제조물질의 상품명, 연간 생산량, MSDS 번호, 구성 화학물질명, CAS버호, 함유량

Ÿ 산업용 세척 작업 유무, 세척제 종류 및 계열(수계, 준수계, 용제계 등), 작업방식, 

월 평균 세척제 취급량

Ÿ 기계․기구 및 설비 현황

사업체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Ÿ 협력업체 현황, 협력업체 간 관계 정도

Ÿ 원청업체 현황, 원청업체 간 관계 정도

Ÿ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Ÿ 위생 및 복지시설 현황

Ÿ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정도

기타 Ÿ 공정 내용

응답 기본사항 Ÿ 응답자 기본정보(소속 부서, 직위)

<표 Ⅲ-2>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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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환경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근로환경 실태조사」는 2006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3차 조사

(2011년)부터 표본을 5만 가구로 확대하고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 조

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하여 산

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리적, 화학적, 생물

학적 유해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위험요인의 노

출 수준, 근로시간, 노동강도, 업무 자율성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조사 방법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다. ‘취업자’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정의하였다. 표본은 50,000명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2020년 제6차 조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사 방식

을 확대하여 종이설문지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다)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취업자 특성(종사상 지위 등),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감정노

동, 폭력/차별, 건강상태, 위험 요인 노출정도 등 13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조사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s, EU-OSHA)와 유사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유럽 35개국의 노동환

경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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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1) EU 「ESENER」

가) 조사 개요

「ESENER」 즉,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ESENER)」는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2009년부

터 5년 주기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

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ENER」는 유럽의 산업안

전보건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 전체와 각 

유럽 국가의 관련 정책 입안 시 기초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Howard et al., 

2022).

나) 조사 방법

가장 최근 실시된 「ESENER」는 2019년에 실시된 3차 조사이다. 

「ESENER」 방법론 보고서(2020)에 따르면, 3차 「ESENER」의 모집단은 유럽

연합 회원국 27개와 아이슬란드, 북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

스, 영국을 포함한 33개국의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업종의 사업장

(establishment)이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단일 고용주가 관리하는 단일 사업

장(예: 은행의 단일 지점, 자동차 공장 1곳, 학교)을 의미한다.

표본은 층화(stratification)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되었는데, 모든 국가

에서 동일하게 사업장 규모 4개 집단(5-9; 10-49; 50-249; 250명 이상)과 

산업 8개 집단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건설업, 폐기물 관리, 수도 및 전기

공급; 3) 제조업; 4) 무역, 수송, 음식/숙박 및 레크레이션 활동; 5) IT, 금융, 

부동산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 공공 행정; 7) 교육; 8) 건강 및 사회

복지활동을 바탕으로 한 32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참여 표본 수는 

45,420개의 사업장이었으며, 국가에 따라 표본 수는 최소 453개(말타)부터 

최대 2,264개(독일) 사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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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ing), 즉 컴퓨

터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응답을 받는 방법과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응

답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사업장 내에서의 직책이나 역할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 이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규정되

어 있다. 협조율은 국가에 따라 6%(슬로바키아)에서 85%(북 마케도니아)로 

나타났다.

조사표는 1차,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1) 사전인지조사(cognitive 

pre-test), 2) 번역 평가, 3) 시범조사(pilot test)를 통해 개발되었다. 사전인

지조사에서는 3개국의 36개 사업장 응답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응답자

들이 문항이 명확하다고 인식하는지, 설문항을 원래 의도대로 이해하는지, 각 

문항이 적절하다고 인식되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시범조사는 전체 33개 참여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당 최소 30개의 사업장에서 본조사와 동일한 방식

(CATI & CAWI)으로 실시되었다.

다) 조사 내용

3차 「ESENER」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사업장의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위험 요인 및 대응 방안,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이다. 3차 조사에

서는 2차 조사와 유사한 설문항을 사용했지만, 신기술(digitalization), 산업

안전보건, 안전보건대표자 선임, 안전보건 관련 외부 서비스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위험 요인은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며, 각 요인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방안도 조사되었다. 표 Ⅲ-3에는 3

차 「ESENER」에서 조사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표 Ⅲ-4에는 조사

에 포함된 위험 요인 항목을 제시한다 (3차「ESENER」 전체 조사표는 이선희 

등(202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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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1. 응답자 접촉 및 

선별
Ÿ 응답자 컨택 및 대상 조건 확인
Ÿ 조직 기초 정보 (직원 수, 산업, 설립연도 등)

2.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Ÿ 안전보건관련 외부 서비스 이용 현황
Ÿ 노동감독관 방문 경험 
Ÿ 안전보건정책 관리 현황
Ÿ 보건활동 (영양 정보 제공, 운동 지원 등)
Ÿ 안전보건 교육 실태
Ÿ 직무상 사고, 결근 추세

3.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Ÿ 전통적 위험요인
Ÿ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Ÿ 신기술 사용 여부 및 안전보건 영향 (작업강도, 일-사생활 

경계 등)
Ÿ 각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Ÿ 안전보건 활동의 주 동인 및 고충

4. 위험성평가

Ÿ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미실시 이유
Ÿ 평가 주체 및 참여자 
Ÿ 평가 대상 (화학물질, 자세 등)
Ÿ 평가 범위 (사업장 외부 작업 등)
Ÿ 위험성 평가 후 조치
Ÿ 그 외 안전보건 위험요인 확인 방법 

5. 근로자 참여
Ÿ 안전보건 대표 유형 (노조, 안전보건위원회 등)
Ÿ 안전보건 대표 선정 방법
Ÿ 안전보건 대표 활동 및 회사 지원

6. 국가별 특별문항  
Ÿ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장애인 및 고령근로자 고용정책, 어린 

근로자 위험 관리
Ÿ 아일랜드: 인체공학적 위험관리, 인증 

7. 배경정보 및 

마무리  
Ÿ 사업장 경제 상황
Ÿ 추가조사 참여 의지

<표 Ⅲ-3> ESENER 주요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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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내용

전통적인 

위험요인

Ÿ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행동으로 인한 위험
Ÿ 반복 손/ 팔 동작으로 인한 위험
Ÿ 장기간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한 위험
Ÿ 피로하거나 고통스러운 자세로 인한 위험
Ÿ 큰 소음으로 인한 위험
Ÿ 열, 추위, 또는 외풍 문제로 인한 위험
Ÿ 기계나 공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위험
Ÿ 차량 사용 중 사고위험 (출, 퇴근 제외)
Ÿ 액체, 연기, 먼지 등 화학, 생물학적 물질로 인한 위험
Ÿ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으로 인한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Ÿ 시간 압박
Ÿ 조직 내 소통 또는 협력 부족
Ÿ 실직에 대한 두려움
Ÿ 어려운 고객, 환자, 학생 등을 대하는 것
Ÿ 장시간 또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Ÿ (특정 국가만) 위협, 학대 또는 폭행
Ÿ (특정 국가만) 괴롭힘 또는 따돌림
Ÿ (특정 국가만) 성희롱 

디지털화 관련 

위험요인 

Ÿ 개인용 컴퓨터 
Ÿ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기타 모바일 장치
Ÿ 근로자와 상호작용하는 로봇
Ÿ 작업의 내용이나 속도를 결정하는 기계, 시스템 또는 컴퓨터 
Ÿ 근로자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계, 시스템 또는 컴퓨터
Ÿ 스마트워치, 데이터 안경, 기타 (내장) 센서 등의 웨어러블 장치 

<표 Ⅲ-4> 3차 ESENER 위험요인

(2) 독일 「GDA 사업체 조사」

가) 조사 개요

독일 「GDA 사업체 조사」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기관의 연합체

인 ‘연합 산업안전보건 전략’(Joint Germ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rategy, Gemeinsame Deutschutz Strategy, GDA)의 성과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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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실시한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의 일부이다. GDA는 산업

안전보건 관리의 3대 주체는 1) 독일 연방 정부, 2) 주 정부, 그리고 3) 산업

체 및 공공부문 사고를 담당하는 보험기관들의 연합체로서, 각 주체의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GDA는 1기(2008~2012), 2기(2013~2018)를 거쳐, 현재는 3기

(2019~2024)에 접어들었으며, 1기와 2기의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각 2011년과 2015년에 사업체와 근로자 대상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방법

2차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는 2015년에 실시되었다. 사업체 조사

의 모집단은 NACE(Nomenclature of Economic Activities) 2판의 1~96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표본은 사업체 크기

(1~9명; 10~49명; 50~249명; 250명 이상)와 연방 주 16개 집단의 매트릭

스인 64개 층화를 활용한 층화표집법을 사용하여 추출되었다. 최종 참여 표

본 수는 6,500개 사업장이었으며, 협조율은 15.4%였다. 응답 대상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및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하는 책임자(50인 이상 사업체)였다. 설문조사는 CATI를 활용해 전화로 실시

되었다.

근로자 조사의 모집단은 15세 이상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급 근로자였으

며, 표본 선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층화 표집으로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

된 가구의 구성원 중 요건에 맞는 구성원을 무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최종 참여 표본 수는 5,000명이었으며, 협조율은 33.8%였다.

다) 조사 내용

사업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위험

성평가, 외부 감독관, 근로자 참여 등이다. 근로자 조사의 주요 내용도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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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는 전통적 위험요인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며, 주요 산업안전보건 지표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체 조사와 근

로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룬다. 정부 당국의 안전보건 감독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체 조사에서만 질문하고, 개인의 안전보건 행동에 대해서는 근

로자 조사에만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Ⅲ-5는 2차「GDA 사업체 조사」의 조사 내용을 범주화한 것이며, 표 Ⅲ

-6은 이 조사에 포함된 위험유해요인을 정리한 것이다(2차 「GDA 사업체 조

사」, 3차「ESENER」 전체 조사표는 이선희 등(202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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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1. 도입

Ÿ 조사 소개 및 응답자 조건 확인
Ÿ 조직 기초 정보 (본사/지점, 직원 수, 업종, 공공부문 

여부 등)
Ÿ 고용형태 (파견/외부 근로자 등)
Ÿ 직무스트레스 및 위험요소별 영향 정도

2. 산업안전보건 규정 
지식과 평가

Ÿ 규정 이해도와 규정 평가 (이해하기 쉬운지, 너무 
세부적인지 등)

Ÿ 영역별 규정 적용의 어려움

3. 안전보건 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Ÿ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 인력 활용 실태
Ÿ 위험성평가 (실시주기, 실시년도, 평가 대상, 고려된 

위험요소, 개선 조치, 미실시 이유 등)

4. 안전보건 교육

Ÿ 교육 시험 (입사, 업무배치, 신장비 도입 등) 
Ÿ 파견직 및 계약업체 직원 교육 여부
Ÿ 교육 미실시 이유 (시간 부족, 낮은 위험수준, 지원 

부족 등)

5. 안전보건 문화
Ÿ 안전문화 증진 활동
Ÿ 근로자 건강 노력 (병가 분석, 중독 예방, 사내 

체력활동, 건강관련 설문조사 등)

6. 안전보건 감독 서비스 및 
GDA에 대한 인식

Ÿ 외부 감독 방문 시기, 목적, 논의 내용
Ÿ 외부 감독 서비스에 대한 평가
Ÿ GDA 활동 인지 여부

7. 직원 참여
Ÿ 직장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Ÿ 관리자 안전보건 교육

8.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회사 노력 자기 평가

Ÿ 사업장의 전반적 안전보건 노력 평가
Ÿ 영역별 (교육, 위험성평가, 작업장 설계 등) 

산업안전보건 노력 추이 및 이유
Ÿ 안전보건 노력 성과 vs. 비용

9. 기타 정보
Ÿ 산업재해 건수 추이
Ÿ 사업체의 경제상황 

<표 Ⅲ-5> GDA 주요 조사 내용: 사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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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내용

전통적 
위험요인

Ÿ 저운동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Ÿ 작업환경 (소음, 열, 추위 또는 먼지 등)에 의한 스트레스
Ÿ 물리적 하중 또는 어색한 자세
Ÿ 기계 및 작업장비 취급에 따른 위험
Ÿ 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위험

심리적 
스트레스

Ÿ 어려운 집단 (불만 고객, 환자 등) 대응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Ÿ 시간 또는 성과에 대한 높은 압력에 의한 스트레스
Ÿ 사회적 관계 (동료 갈등, 경영문화 등)로 인한 스트레스

<표 Ⅲ-6>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 위험요인 목록

(3) 일본「노동안전위생조사」

가) 조사 개요

 「노동안전위생조사」는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과 1972년에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및 작업환경측정법 등을 기

반으로 1966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체 대상의 안전보건 조사이다. 「노

동안전위생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 대상 조사와 아울러 조사에 참여

한 사업체에 소속된 개인 근로자 일부를 표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조사

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나) 조사 방법

후생노동성의 조사개요 자료(2023)에 따르면, 2022년 「노동안전위생조사」

의 모집단은 일본 전국의 일본표준산업분류(2011년 10월 개정)에 속하는 17

개 업종의 민영 사업장 중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17

개 업종은 (1) 농업, 임업(임업만 포함), 2) 광업, 채석업, 자갈 채취업, 3) 건

설업, 4) 제조업, 5)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6) 정보통신업, 7) 운수업, 우

편업, 8) 도매업, 소매업, 9) 금융업, 보험업, 10)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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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12)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13) 생활 관련 서

비스업, 오락업, 14) 교육, 학습 지원업, 15) 의료, 복지, 16) 복합 서비스업, 

17) 서비스업(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표본은 17개 산업군 및 사업장 규모별로 층화 표집방법으로 추출하였고,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표본 조사 대상 수는 14,260, 유효 응답 

수 8,144로 유효 응답률은 약 57.1%로 나타났다. 조사의 응답자는 ‘각 사업

장의 노동안전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는 우편을 이용한 종이설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편 방식은 후생노동성이 직접 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사업장에서 응답을 기입한 후 다시 후생노동성에 우편으로 발송하며, 온라인 

조사는 정부 통계 공동의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다) 조사 내용

「노동안전위생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재해 예

방활동, 위험요인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작업장 

감염 방지 대책’과 ‘안전 위생 관리 체계’가 포함된 반면, 2023년 조사에서는 

이 범주가 제외되고 ‘허리통증 예방 대책’과 ‘작업장 열사병 예방 대책’ 범주

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2022년 조사의 ‘노동재해 방지 대책’ 범주에는 

전도 재해, 트럭을 이용한 적재, 적하 작업 관련 재해에 대해 조사한 반면, 

2023년 해당 범주에는 비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 방지 대책 및 업종별(육상 화

물 운송 사업, 건설업, 제조업, 임업) 노동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는 등 

동일한 하위범주 아래 해마다 새로운 문항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표 Ⅲ-7은 

「노동안전위생조사」의 조사 내용을 범주화한 것이다(2022년과 2023년 전체 

조사표는 이선희 등(202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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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1. 일반현황
Ÿ 기업 전체 상용근로자 수
Ÿ 고용형태별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수, 파견 

근로자) 근로자 수

2. 정신건강 
Ÿ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휴직·퇴직자 수
Ÿ 정신건강 대책 실시 여부
Ÿ 스트레스 점검 실시, 결과 분석, 및 활용 실태

3. 산업보건
Ÿ 일반건강검진 실시 및 조치 현황
Ÿ 치과 검진 현황
Ÿ 질병 치료와 일 양립 지원 대응 및 관련 고충

4. 허리통증 예방 

대책*

Ÿ 허리통증 업무 관리*
Ÿ 예방 교육*

5. 노동재해 방지 

대책

Ÿ 전도 재해 방지 대책
Ÿ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Ÿ 고령 근로자 노동재해 방지 대책*
Ÿ 외국인 근로자 노동재해 방지 대책*
Ÿ 업종별 (육상 화물 운송 사업, 건설업, 제조업, 임업) 

노동재해 방지 대책*

6. 직장의 열사병 

예방 대책*

Ÿ 옥외 작업 현황*
Ÿ 더위 지수 파악*
Ÿ 열사병 예방 대책*

7. 화학물질의 노출 

방지 대책  

Ÿ 화학물질 취급 여부
Ÿ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 실시 여부 및 현황
Ÿ 화학물질 노출 저감화 조치* 
Ÿ 화학물질 관리

* 2023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범주 혹은 항목임

<표 Ⅲ-7> 2023년 노동안전위생조사(사업체) 주요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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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이슈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발표한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산재 사

망 감축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5개의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표 Ⅲ-8 참고).

추진 전략 과제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1) 의무 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2)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3) 화학물질 관리기준의 정립 및 실행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1) 주요 사고 사망 요인 집중 관리

2)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 강화

3)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지도/감독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1) 업무상 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 강화

2) 유해요인별 사각지대 해소

4.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1)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 제고

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1) 안전보건 정보 등에 관한 공유와 참여 확대

2) 안전보건 교육 실효성 제고

3) 안전보건 문화 확산

<표 Ⅲ-8>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및 과제

이러한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주는 주

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조사 범위 측면에서 5개년 계획에서 소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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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대상

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내용 측면에서 5개년 

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1)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2)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원하청의 협력, 3)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 4) 근로자 참여, 5) 안전보

건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의 실천 과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항목과 관련된 사

업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산업재해 발생 실태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모집단 정의 시 참고하기 위해 고용노

동부가 발표한 2023 산업재해현황(고용노동부, 2024)을 바탕으로 기존 표집

방법의 층화로 활용한 1) 업종과 2)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실태

를 살펴보았다. 통계 산출 대상 재해는 2023년 동안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

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

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사망재

해 포함)를 포함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6,796명으로 재해율은 0.66%로 나타났다.

우선, 업종별 산업재해 실태는 업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제10차 조사에 

포함된 1) 제조업, 2) 기타 서비스업, 3) 건설업, 그리고 4) 그 외 업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Ⅲ-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23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 중 24%가 제조업, 19%가 기타 서비스업, 24%가 건설업 종사

자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총 재해자의 약 66%가 기존 제10차 조사의 대

상 업종인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총 재해자의 34%가 기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

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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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비율은 규모의 기준이 다른 건설업과 그 외 업종

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비건설업은 제10차 조사에서 제조업과 기타 서

비스업의 모집단이 상용 근로자 '20인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1) '5인 

미만', 2) '5-19인', 3) '2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Ⅲ-2에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았다. 특히, 기

존 제10차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5인 미만'(0.91%), ‘5-9인’(0.58%), 

‘10-19인’(0.57%)의 재해율이 높았다. 한편, 그림 Ⅲ-3은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을 보여주는데, 제10차 조사에 포함된 '2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5

인 미만'이 27%, ‘5-9인’이 13%, ‘10-19인’이 14%로 총 54%를 차지하였

다. 따라서, 제11차 조사에서 ‘5인 이상’으로 모집단을 확대하면, 전체 재해

자의 약 73%가 속하는 업종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림 Ⅲ-1] 2023년 업종별 재해자 비율



Ⅲ. 결과

35

[그림 Ⅲ-2]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건설업 외

[그림 Ⅲ-3]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비율: 건설업 외

건설업의 경우는 제10차 조사의 모집단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었던 점

을 고려하여, 1) 20억원 미만, 2) 20-50억원 미만, 3) 50억-120억원 미만, 

4) 120-800억원 미만, 5) 800-1,500억원 미만, 6) 1,500억원 이상, 7) 분류

불능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건설업도 비건설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즉, 기존 제10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인 ‘2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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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2.21%)과 ‘20-50억원 미만’(1.65%) 사업장의 재해율이 그보다 규모

가 큰 사업장에 비해 높았다(그림 Ⅲ-4 참고). 또한, 전체 건설업 재해자 수 

중, 기존 제10차 조사의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그림 Ⅲ-4 참고). 한편, ‘20억원 이상’에 

속하는 비율은 11%로 나타나, 건설업 모집단을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

대하면 포함 비중이 55%로 확대된다.

[그림 Ⅲ-4]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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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2023년 공사금액별 산업재해자 비율: 건설업

2. 전문가 의견 수렴

다음은 학계 전문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및 2차 면담 결과를 주제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1) 전반적 개선방향

Ÿ 모집단 정의

- 모집단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 외 업종은 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

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문항 내용

- 조사 대상 및 업종의 확대에 따라 기존 설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

고 필요시 추가 필요

- 필요 정보 중 행정자료로 수집가능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작업환경조사」 조사 내용 참고하고, 「작업환경조사」에서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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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은 가능한 한 문항의 일관성 유지 필요

2) 사업체 일반 특성

Ÿ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필요

Ÿ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을 추가 필요

Ÿ 안전보건 예산 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우므로 ‘안

전보건관련 지출액 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

Ÿ 건설업 대상 설문에서 ‘공사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공정분류’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참고 

3) 위험 요인

Ÿ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또는 ‘직무스트레스’

- 해당 내용에 대한 문항 확대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

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른 위험 요인(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

함한 교대작업, 고용불안정,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을 

포함

-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신체적 폭력’, ‘성폭력․성희롱’에 

대하여 조직 외부인과 내부 직원에 따라 구분하여 질문

Ÿ 신 위험 요인

-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추가

- ‘스마트 기술’에 대한 문항은 추가 필요하지만, 아직 스마트 기술

의 유형 구분 및 정의(예: 로봇)에 대한 동의된 틀이 존재하지 않

아 추후 연구 수행 후 다음 버전에서 포함하는 것이 적절

Ÿ 취약 집단(예: 교대 근무자, 장시간 노동자) 등의 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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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재택/원격 근무’, ‘선택적 근무’, ‘탄력 근무’ 문항의 조사 목적 확인 필

요

Ÿ 위험 요인에 대한 문항 추가 제안

- 직무요구(장시간 집중, 동시에 여러 가지 일 등)

- 조직체계(인사제도 공정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

- 과압(반도체 공장 클린룸 등) 

- 사다리 관련 위험(서비스업)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1) 경영진 안전의지

Ÿ 건설업은 해당 현장이 지사, 공장으로 본사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 본사

의 경영진을 경영진으로 정의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Ÿ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함

- 제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이 있으나, 비

제조업은 제외 사항이 많고 그 내용이 업종에 따라 다름

Ÿ 건설업

- 안전보건 담당자의 정규직 여부 중요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및 인원수 문항

은 건설업에는 해당 없음

Ÿ 안전 인증 문항(KOSHA-MS, ISO45001)은 행정자료로 대체가 가능하

므로 삭제

Ÿ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전담 조직에 대한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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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규정 및 절차

Ÿ 소규모 사업장 고려하여 안전 규정 및 절차에 관한 정기적 정보제공 여

부 문항 추가 필요

(4) 안전시설과 장비

Ÿ 시설, 장비, 보호구에 개인 특성(성별, 체력 등)이 고려되었는지 조사 필

요

(5) 안전보건활동

Ÿ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항 추가 필요

- 인지 여부, 실시 여부, 미실시 이유, 실시 주기, 참여자, 근로자 참

여 정도, 후속조치, 문서화, 유용성 지각 등에 대해 질문 추가

- 위험성평가에서의 근로자 ‘참여’ 강조 필요

Ÿ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 해당 제도가 의도하는 대로 실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 필

요

- 기한을 특정년도 보다는 ‘최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

Ÿ TBM 문항을 추가하되, 제조업 외 업종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쉽게 기술

Ÿ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에 대한 질문 필요하며,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됨

- 직무스트레스 검사*

- 직무스트레스 예방 또는 대처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신고 제도*

-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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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 재택/원격 근무제

- 선택적 근로 시간제

-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휴게시간 혹은 휴가 부여

-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위험성평가

- 단, * 표시한 항목은 건설업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

(6) 안전보건교육 및 활용

Ÿ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확인 필요

- 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질문 추가

- 교육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구분 참조( 근로

자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

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참조(산업안전 및 사고 예

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

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상 예방과 보상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Ÿ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태 파악 필요

Ÿ 자체, 위탁 교육 비율 문항과 온라인, 집체, 실습, 그 외 교육 비율 정보

는 활용가능성이 낮으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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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자 참여

Ÿ 위험 요인 신고 또는 안전 관련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여부 확인 필요

Ÿ 다양한 근로자 참여 제도 및 활동에 관한 질문 추가 (예: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건설업의 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120억 이상 현장

만 해당) 운영 여부 질문

Ÿ 안전보건에 대한 노사관계 질문 추가

(8) 관리감독자

Ÿ 소규모 사업장의 응답자는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 문항 

수정 필요

Ÿ 기존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만 질문하나, 

관리감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선임하므로 모두에게 질문 가능

(9) 현장 실천

Ÿ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잘 이행하는지’를 묻는 질문 필

요

Ÿ 작업거부권 문항 추가 필요

Ÿ 산업재해 발생 시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한 인지 여부 문항 추가

5) 원하청 안전관리

Ÿ 원청, 하청 여부 질문

- 하청업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하청업체는 사업체가 아닌 사업장

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묻는 것이 적절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소속 현장을 묻는 문항에서 건설업의 경우, 일부 공정을 직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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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경우 ‘원청’과 ‘자체공사’에 동시 해당될 수 있음 주의

Ÿ 원청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활동

- 원청 활동 항목 질문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산재예방조

치), 제65조(정보제공), 제66조(시정조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

은 항목 추가: 원하청 사업주 회의(도급 안전보건협의체), 원하청 

노사 회의(건설 노사협의체, 공공 안전근로협의체),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원청의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실시지원 및 검토, 안전보

건교육 지원, 안전보건자료 및 정보 제공, 원청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 요구

- 건설업의 경우 ‘협의체(20-120억원 미만)’, ‘노사협의체 또는 산

업안전보건위원회(120억원 이상)’, ‘위험성평가 회의’, ‘합동안전

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 가능

Ÿ 하청업체에 추가 질문 사항 제안

- 원청과 계약 시 원청에서 하청업체가 근로자가 작업 시의 안전보

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는지 여부

- 원청과 계약 시 원청에서 하청업체가 도급업무를 수행할 안전보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지 여부

- 적격수급인 확인의무, 예산반영의무, 충분한 작업기간 산정의무

(건설 등) 반영 필요

- 협의체 등 회의,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회의

록 및 교육일지에 서명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미이행하는 사례 등 

파악 필요)

- 건설업의 경우, 현장 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안전관리비를 

책정했는지 여부 질문 (원 공사비를 줄여 서류상 안전관리비가 책

정된 경우도 ‘아니오’로 답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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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결과

Ÿ 안전행동은 「근로환경조사」에서 조사될 항목으로 판단하여 삭제함

Ÿ 재해 정보는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삭제

7) 외부지원 및 규제

Ÿ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

은 항목 질문 응답지에 ‘방호장치 설치 등 재정지원’ 추가 및 ‘위험성평

가’ 항목을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으로 수정 

제안

Ÿ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령상의 의무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

고 싶은지 질문 추가 제안

Ÿ 건설업 대상에서 ‘기술지도’에 대한 문항(기술지도가 재해 예방에 실질

적 도움 되는지,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지) 추가

Ÿ 표본 수를 고려하여 주관식 응답 분석이 어려우므로 주관식 문항(정부

에 바라는 점) 삭제

3. 개선 방향

문헌조사 및 1, 2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

사」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산업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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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지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사업장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정부의 안전

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셋째,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노력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모집단과 표본 설계

3종 조사의 개편 방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표본 수를 늘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 즉, 모집단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물론, 가능한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지만, 예산

상 표본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모수치 추정의 신

뢰도는 낮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제10차 실태조사는 상용근로

자 '20인 이상'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 전체 재해자수에

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

전보건관리 지원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1차 조

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모집단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기존 조사에서는 

20인 이상),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기존 조사에서는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

서 표본설계 시 5인 이상과 10인 이상의 두 개 안을 모두 고려하고, 각 구간

은 다음과 같이 5개로 설정하였다. 1) 건설 외: ① 5~19 (또는 10~19인) ② 

20~49인 ③ 50~99인 ④ 100~299인 ⑤ 300인 이상, 2) 건설업: ① 20~50

억원 미만 ② 50~120억원 미만 ③ 120~800억원 미만 ④ 800~1,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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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⑤ 1,500억원 이상.

다음으로, 업종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10차 실태조사는 1) 제조업, 2) 기타 

서비스업(①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③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⑥ 우편 및 통신업 ⑦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⑧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⑨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3)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재해율 높았기 때문에 선정되었지만, 다수의 

업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전 업종으로 모집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단,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총 21개의 대분류 업종 중,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과 ‘U.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총 19개 대

분류 업종으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대분류 업종에 속한 중분류 업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재해율

의 차이가 존재하여 제10차 실태조사의 표본 설계 시 층화를 대분류가 아니

라 중분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만약 19개 대분류 업종으로 모집단을 확대

한다면, 총 75개의 중분류 업종1)과 사업체 규모의 층화를 고려하면, 총 

375(75x5)개라는 엄청난 수의 층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모집단에서 제조업을 제외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제조

업 20,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기존과 달리, 제7차 「작업

환경 실태조사」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문항을 대거 포함하였다. 따라서, 제 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T와 U 대분류를 제외한 대분류 업종을 총 74개의 중분류(건설업 
2개 포함)로 분류하는데, 본 조사에서 건설업은 표준산업 중분류가 아닌 ‘건축(건축건설
공사)’, ‘토목’(도로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
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기타’(기계장치공사, 기타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사업)의 3개로 분류하여, 총 75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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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제조업을 포함하지 않아도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로 제조

업의 안전보건 실태를 알 수 있다. 만약,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서 제조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업종과 규모의 양 측면에서 모집단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3) 설문 내용 개선 방향

그림 Ⅲ-6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포함할 다양한 설문 내용을 

범주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이 틀에서는 산업 안전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1) 거시적 노동환경, 2) 정부의 산업 안전보건 정책 및 지원, 그리고 

사업체의 3) 일반 특성, 4) 위험 요인, 5) 안전보건관리, 6) 안전보건 결과 등 

총 6개 범주로 나누었다. 단, 본 조사의 응답자가 사업체의 안전보건담당자임

을 고려하여, ‘거시적 노동환경’은 본 조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및 지원’ 범주 역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는 아니지만, 본 조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을 조사하

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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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위험요인

사업체 
안전보건 관리

정부 
안전보건 정책 

및 지원 

X
사업체

안전보건
결과

거시적
노동환경

사업체 
일반 특성

[그림 Ⅲ-6]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주요 개념 간 관계

위 틀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 개선 방향의 원칙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 자율적 안

전보건 활동’, ‘노동자 참여’, ‘새로운 안전보건 위험요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을 검증한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문

항을 수정 혹은 새 문항을 추가한다.

셋째, 다양한 업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문항

을 수정 혹은 새 문항을 추가한다.

넷째, 필요한 산업 안전보건 자료 중, 행정자료 및 관련 조사(「근로환경조

사」,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고려하여 사업체 대상 조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

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조사에 포함할 5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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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해 1) 행정자료 이용 가능성, 2) 사업체 대상 실태조

사와 3) 「근로환경조사」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판단해보았다(표 

Ⅲ-9 참조).

주요 요인 세부 항목 행정자료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근로환경

조사

정부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인식

사업장 애로 　 v 　

안전보건 서비스 수요　 v

정부 지원 평가　 v

관련 법에 대한 인식　 v

사업체 일반특성
종사자 구성 일부 v 　

경영현황 일부 v 　

위험요인
전통적 위험요인 　 v v

새로운 위험요인 　 v v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경영진 안전의지 　 v v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일부 v v

안전규정 및 절차 v v

안전시설과 장비 v v

안전보건활동 일부 v v

안전보건교육 　 v v

근로자 참여

관리감독자 　 v v

현장실천 　 v v

원하청 관계 　 v 　

안전행동 
및 재해 결과

안전행동 　 　 v

재해결과 v 　 v

<표 Ⅲ-9> 조사 항목별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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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1) 예비 문항 개발

위에서 기술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조사표에 포함할 내용을 표 Ⅲ-10와 

같이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2차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조사영역 문항내용

I. 사업체 특성

Ÿ 종사자 수 (전체, 내/외국인, 남/여, 상용/기타, 만 55세 이상)

Ÿ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Ÿ 전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Ⅱ. 위험요인

Ÿ 근로 형태 (주 52시간 초과 및 야간 근로 직원)

Ÿ 위험요인 유무 (직무 스트레스/신체적 부담/작업 환경/생화학 물질/ 

기계, 전기, 기타)

Ⅲ. 관리실태

Ÿ 경영진 안전의지

Ÿ 안전보건관리 운영 조직 (전담 부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Ÿ 안전 규정 및 절차 (유무, 정기적 고지, 실질적 도움)

Ÿ 안전시설과 장비 (유무, 개인 특성 고려 여부)

Ÿ 위험성 평가 (인지/실시 여부, 미실시 이유, 실시 주기, 참여 대상, 

후속조치, 문서 작성, 실질적 도움 등) 

Ÿ 작업환경측정 (인지 여부, 후속조치) 

Ÿ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사후 관리 등)

Ÿ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시행한 활동 

Ÿ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교육 내용 등)

Ÿ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 표지 부착 

여부)

<표 Ⅲ-10> 예비 설문지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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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결과

설문항의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예

비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21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표 Ⅲ-11은 예비조사에서 도출한 개선 시사점을 정리한 내용을 제시한

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Ÿ 근로자 참여 (근로차 참여 제도, 안전보건 소통 활동, 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 등)

Ÿ 관리감독자 (업무 이해, 지식 및 기술 보유, 업무 지원)

Ÿ 현장실천 (정리정돈, 자발적 안전 개선,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조사표 등)

Ÿ 원하청 관계 (협력업체 및 원청업체 현황 및 소통/지원 여부, 

안전보건 관련 활동 등)

Ⅳ. 외부지원 및 
규제

Ÿ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

Ÿ 도움받고 싶은 외부 전문 서비스

Ÿ 고용노동부 감독 여부 및 도움 정도

Ÿ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제공/지원 여부 및 도움 정도

Ÿ 법적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인지 여부, 선호하는 

법적 의무 정보 제공 방식)

문항 범주 시사점

전체

Ÿ 면접원 가이드: 응답자가 안전 혹은 보건 전담인 경우, 본인 분야 

외 질문은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안내 추가: 검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 전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전반적 업무 질문

<표 Ⅲ-11> 예비조사 면담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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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시사점

사업체 특성

Ÿ ‘근로자 수’ 정의 시 계약직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이라는 점 강조; ‘제외’ 항목 (‘특고를 제외한 자영업자’, 

‘협력업체/도급업체’ 직원) 명기 

Ÿ 야간근로자 수 문항: 야간근로의 정의를 문항 표 안에 제시; 전체 

근로자 중 야간근로자 ‘%’ 또는 ‘인원수’ 중 하나를 작성하라는 

점을 명시

Ÿ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문항: 비영리 조직 고려하여 ‘매출, 

영업이익, 집행 예산 등을 고려할 때’로 수정

Ÿ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문항: ‘안전과 건강’을 ‘안전과 보건’ 수정; 

‘1인당 비용’ 문구 추가

위험요인

Ÿ 위험요인 ‘있음’에 대한 추가적 정의 제공

Ÿ 응답지 중 ‘모르겠음’ 삭제

Ÿ ‘차량에 의한 위험’은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에서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범주로로 이동

Ÿ 고온/저온 작업 환경 항목의 ‘실내’ 강조

Ÿ ‘차량에 의한 위험’을 ‘차량에 의한 위험(예: 충돌)’로 수정

Ÿ ‘전압, 감전에 의한 위험’을 ‘전압에 의한 위험(예: 감전, 

화상)’으로 수정

안전보건 관리실태
: 1) 경영진 안전의지

Ÿ 경영진 안전의지: 관찰가능한 행동 위주의 문항으로 수정

안전보건 관리실태
: 2) 안전보건관리 운영
조직

Ÿ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구 수정

Ÿ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문항: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정의 

제시; 지시문에서 ‘산업안전 업무’, ‘산업보건 업무’ 강조; 

지시문에서 ‘전담’은 안전/보건 업무만 수행함을 명시

Ÿ 안전/보건관리자 문항: ‘전담이 아닌’ 직원의 안전/보건 업무 비중 

질문 추가

안전보건 관리실태
: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Ÿ ‘안전규정 및 절차’를 ‘안전보건규정과 절차’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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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시사점

안전보건 관리실태
: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Ÿ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시 추가 필요

안전보건 관리실태
: 5) 안전보건활동

Ÿ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한 응답지를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표기하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병기; 참여자 

응답 항목에서 ‘관리감독자(관리자)’, ‘일반근로자(작업자)’로 

건설업 고려하여 응답지 제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시기 

예시(예: 툴박스미팅) 제시

Ÿ 작업환경측정: 지시문의 ‘건강’을 ‘보건’으로 수정

Ÿ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관리 대상이 C, D등급이라는 점을 

지시문에 추가

안전보건 관리실태
: 6) 안전보건교육

Ÿ 안전보건교육 유형: 지시문에서 ‘최근 1년 동안’ 강조; 응답지 

중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비상탈출 등 대응 방법에 관한 교육’을 

‘비상대응훈련’으로 수정

Ÿ 외국인 근로자 문항: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무 질문 추가; 지시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구 추가; 

‘안전보건 자료 제공’ 여부 문항 삭제; 

안전보건 관리실태
: 7) 근로자 참여

Ÿ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문항: 응답지에 ‘안전보건게시판’ 

추가; ‘안전보건 관련 자율적 소모임’을 ‘안전보건 관련 

소모임’으로 수정

안전보건 관리실태
: 9) 현장실천

Ÿ 작업중지권: 지시문에서 ‘근로자’ 강조

직무스트레스

Ÿ 직무스트레스 위험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잠재적 위험이 

아니라 실제적 위험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지시문 수정 필요

Ÿ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전무함. 단, 본사 소속 직원들은 적용 가능함

하청 지원

Ÿ 원청 기업에 대한 평가 질문 건설업 지시문: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보건관리비’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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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검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안전보

건 실태조사」와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 대상 조사를 수

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가 5명(조사 연구원 2명, 실사 관리자 2명, 조사

원 1명)에게 최종 검토를 받았다.

문항 범주 시사점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
자

Ÿ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항목 문항 지시문에서 ‘현재 기성공정율 

산출시점’ 강조

외부지원 및 규제

Ÿ 안전보건업무 어려움 문항: 비제조 업종 고려하여, ‘작업 일정 

또는 생산 목표’를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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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조사 시행방안 제안

1. 최종 조사표

최종 조사표는 ‘일반 조사표’와 ‘건설업 조사표’로 구성하였는데, ‘일반 조

사표’는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설문 개정 조사표

(안)는 부록 2에 제시하였고, 문항별 참고 사항(예: 법규, 외국 설문항)을 부록 

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 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와의 비교내용

은 부록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Ⅳ-1은 최종 개정 조사표(안)의 1) 범주, 3) 문항 내용, 3) 제10차 「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대비 변경 내용, 그리고 4) 제7차 「작업환경실태조사」 문

항과의 비교 정보를 제시한다. 

‘일반 조사표’는 크게 여섯 개의 범주, 즉, A. 사업체 특성, B. 위험요인, 

C. 안전보건 관리실태, D. 직무스트레스, E. 하청 지원, F. 외부 지원 및 규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C. 안전보건 관리실태 범주는 9개의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1) 경영진 안전의지,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3) 안전보건 규정

과 절차,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5) 안전보건 활동, 6) 안전보건교육, 7) 

근로자 참여, 8) 관리자, 9) 현장실천. 전체 문항수는 하위 문항을 포함하여 

총 136개이다.

‘건설업 조사표’는 ‘일반 조사표’의 6개 범주에 ‘산업안전보건관련 투자’ 범

주가 추가되었으나, 그 외 범주의 문항은 ‘일반 조사표’와 거의 동일하다. 단, 

‘일반 조사표’ 문항 중 건설업에 적용되지 않는 4개 문항(예: 최근 3년간 경영 

상황)을 제외하였고, 건설업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다(예: ‘사업장’ 대신 ‘현

장’).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정 조사표(안)를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

사」 문항과 비교하면, 일반 조사표 기준으로 개정 조사표 문항 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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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0차 조사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7%는 기존 문항의 문구 및 

응답지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41%는 기존 문항을 다른 문항으로 교체

하거나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문항 수정의 예를 보면, 기존 ‘우리 회사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 장

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를 보건시설 등을 포함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근로

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문 14-1)로 수정하였다. 문항 교체의 예를 보면, 사전 조사에서 경영진

의 안전의지를 안전에 대한 투자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기존 ‘우

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와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을 중

요하게 여긴다’를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문 

6-2)로 수정하였다.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사업체 특성에서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및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C. 안전보건 관리실태 범주에서는 소규모 업체로 조사 대상이 확대

될 것에 대비하고, 법적 요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2) 안전보건 관리 운영 조직’에서는, 안전

보건 전담부서가 없을 경우의 운영 조직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예: 안전 업무 비중). ‘5) 안전보건활동’에서는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그

리고 특수건강검진의 현장 작동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예: 위

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공유). ‘6)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는지와 외국인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

다. 마찬가지로, ‘7) 근로자 참여’에서는 작업중지, ‘9) 현장 실천’에서는 위험 

작업 전 TBM 활동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셋째, D. 직무스트레스 범주는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대인 간 스트레스요

인(예: 언어적, 신체적, 성적)을 조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였고,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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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예: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

기계 조작 작업 등)을 포함하고,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예: 직무스트

레스 검사, 상담지원) 문항을 추가하였다.

넷째, E. 하청 지원 범주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지원 활

동을 구체적 확인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예: 계약 시 안전보건 예산 반

영 및 안전보건 역량 확인, 원청 기업의 안전한 작업기간 보장).

마지막으로, F. 외부지원 및 규제 범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현장의 인식(예: 적용상의 어려움, 소요 비용 등)을 확인하고, 

선호하는 정보 제공 방식(예: 사업주 집체교육, 동영상 자료)에 대한 문항을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개정 조사표(안)와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문항을 비교한 결

과, 개정 조사표(안)에서 조사되는 정보의 약 43%가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

사」에서도 조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A. 사업체 
특성

1
근로자 수
(성별*외국인*상용/임시및일용)
+ 55세이상 

문항 수정
I-3 장애인, 
사무직/생
산직 구분

2 최근 3년간 경영 상황(일반조사표만) 새로 추가

3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일반조사표만) 새로 추가

4 노동조합 유무(일반조사표만) 문항 유지

B. 위험 요인

5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5개 문항 유지 Ⅱ-6-1

5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12개 문항 수정 Ⅱ-1~2, 5

5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5개 문항 유지 Ⅱ-3~4

5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2개 문항 유지

<표 Ⅳ-1> 최종 조사표의 범주 및 문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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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C. 안전보건 
관리실태

1) 경영진 
안전의지

6
경영진 안전의지: 
1.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강조
2. 안전보건에 적극적 투자 

문항 수정(1)
문항 교체(2)

I-18

2) 안전보건 
관리 운영조직

7

1.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유무
2. 직원 수
3. 직급
4. 안전 전담 직원 수
5. 보건 전담 직원 수

문항 유지
정의 추가

I-8-1~4

8
(전담부서 없을 경우) 
1) 산업안전보건 담당 직원 수
2) 업무 비중

문항 수정(1)
새로 추가(2)

I-8-5
I-8-6

9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1. 선임 인원 수 
2. 정규직 수
3. 전담 직원 수
4. 겸임 직원 입무 비중

문항 유지(1)
새로 추가(2~4)

I-9 

10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1. 선임 인원 수 
2. 정규직 수
3. 전담 직원 수
4. 겸임 직원 입무 비중

문항 유지(1)
새로 추가(2~4)

I-9

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일반조사표만) 문항 수정 I-10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12 문서화된 규정과 절차 유무 새로 추가

13
규정과 절차
1. 정기적 공지
2. 실질적 도움

문항 교체(1)
문항 수정(2)

I-18-12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14 시설, 장비 충분히 구비 문항 수정 I-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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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5) 안전보건 
활동

15 위험성평가 인지도 새로 추가

16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1. 위험성평가 실시 유형
2. 위험성평가 미실시 이유 

문항 수정 I-13

17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문항 수정

18

위험성평가
1. 근로자 참여
2. 후속조치 
3. 문서화
4. 결과 공유 
5. 안전보건 향상 도움

문항 수정(2)
새로 추가
(1,3~5)

19

작업환경측정
1. 실시 여부
2. 결과 공유
3. 후속조치 실시 여부
4. 후속조치 종류
5. 도움 정도

문항 수정(1, 3)
새로 추가
(2, 4~5)

I-14

20

특수건강진단
1. 실시 여부
2. 사후관리 대상자 유무 및 인원
3. 후속조치 실시 여부
4. 후속조치 종류
5. 도움 정도

문항 수정(1~3)
새로 추가(4~5)

I-15

6) 안전보건
교육

21 안전보건교육: 실시한 교육 유형 새로 추가

22 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새로 추가

23
안전보건교육 평가
1. 필요한 정보 충분히 제공
2. 실질적 도움

문항 수정(1)
문항 유지(2)

I-18

24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무

새로 추가

25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 가능한 
1. 안전보건 교육 실시 
2. 표지 부착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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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7) 근로자 참여

26
1. 정기적 근로자 의견 요청
2. 직원의견 적극 수용

문항 수정(1)
문항 교체(2)

I-18-6~8

27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1. 실시 유혐
2. 활용 정도

새로 추가

28
작업중지권: 
1. 내용 고지 여부
2. 3년간 실시 여부

문항 교체(1)
새로 추가(2)

I-18-16

8) 관리자 29

관리자 안전보건: 
1. 안전보건 책임 인지
2. 안전보건 역량 보유 
3. 회사의 관리자 안전보건 업무 지원

문항 수정 I-11-1

9) 현장실천 30

1. 위험 작업전 방법/절차 고지 
2.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 절차 및 표준 준수
4. 시정지시 이행

문항 유지(2, 3)
새로 추가(1, 4)

I-18-14
I-18-15

D. 직무 
스트레스

31

조직 외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1. 언어적 폭력
2. 신체적 폭력
3. 성폭력‧성희롱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4. 언어적 폭력
5. 신체적 폭력
6. 성폭력‧성희롱 
7. 시간 압박
8. 고용의 불안정성

문항 교체(1~4)
문항 유지(5~8)

I-17-0-5
~10

32

1. 장시간 노동
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4. 정밀기계 조작 작업

문항 유지(1)
새로 추가(2~4)

I-17-0-1
~4

33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 새로 추가



Ⅳ. 결론: 조사 시행방안 제안

63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E. 하청 지원

34 원청여부 문항 수정 I-5

35

협력업체 지원: 
1) 계약시 안전보건예산 반영
2)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3) 정기적 소통
4)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지원
5) 안전한 작업기간 보장 

문항 유지 I-5-3

36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활동 새로 추가

37
38

원청 기업 유무 및 원청 사업장내 근무 
여부

문항 수정 I-6

39

원청 기업의 지원
1) 계약시 안전보건예산 반영
2)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3) 정기적 소통
4)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지원
5) 안전한 작업기간 보장

문항 유지(3, 4)
새로 추가
(1, 2, 5)

I-6-1

40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 지원 활동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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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F. 외부지원 
및 규제

41 안전보건 업무상 어려운 점 문항 수정

42 안전보건 지원 수요 문항 수정

43
1. 고용노동부 감독 경험 여부
2. 도움 인식

문항 유지

44
1.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경험 여부
2. 도움 인식

문항 유지

45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정도 문항 수정

46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
1. 쉽게 이해 가능
2. 적용 어려움
3. 준수 비용 높음
4. 처벌 수준 적정
5. 실질적 도움 

새로 추가

47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정도 문항 수정 

48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1. 쉽게 이해 가능
2. 적용 어려움
3. 준수 비용 높음
4. 처벌 수준 적정
5. 실질적 도움 

새로 추가

49 선호하는 법적 의무 제공 방식 새로 추가

건설1

1

A. 현장 특성
1. 공사 시작일
2. 공사 종료일
3. 공사 금액
4. 발주처
5. 기성공정율

문항 유지(1~4)
문항 수정(5)

2
A. 현장 특성
1. 공사 종류
2. 현 공정

문항 유지(1~2)

38
F. 산업안전보건관련 투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금액

문항 유지(1)

39
F. 산업안전보건관련 투자 
항목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액

문항 유지(1~8)

주1. 건설업 조사표에만 포함되는 문항으로 문번도 해당 조사표의 문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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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 및 표집 설계

모집단은 가용한 예산 범위에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1) 업종 확장, 2) 사업체 규모 확장, 

3) 제조업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6개의 모집단 안을 구성하였다. 표 Ⅳ-2

는 6개의 모집단 안별로 층화의 개수와 최대 허용오차를 제시한다. 6개 안에 

대한 표집설계의 자세한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표집설계 시, 이전 조

사 기준 조사비를 고려하여 예산으로 수집가능한 최대 표본 수는 3만 개라고 

가정하고, 이중 건설업에 3,000개를 배정하고, 나머지 27,000개를 그 외 업

종에 배분하였다.

우선, 모든 안에서 공통적으로 건설업은 중분류 3개(건축, 토목, 기타)로 구

분하고, 규모는 ‘20억원 이상’으로 통일하였으며, 규모는 5개로 구분하였다

(① 20~50억원 미만 ② 50~120억원 미만 ③ 120~800억원 미만 ④ 

800~1,500억원 미만 ⑤ 1,500억원 이상). 이때의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

뢰수준에서의 10%이었다.

건설 외 업종에 해당되는 6개 안을 비교해보면, 우선, 1안~4안은 표준산업

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T. 가구내 고용활동’과 ‘U.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한 19개 업종으로 업종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이중, 1안과 2안은 표집설계 

시 모든 업종을 중분류 기준으로 층화하여, 전체 층화 수는 375개로 가장 많

다. 이에 비해, 3안과 4안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중분류로 층화를 나누고, 나

머지 17개 대업종은 대업종 수준에서 층화를 나눠, 전체 층화 수를 225개로 

줄였다. 표 Ⅳ-2는 층화의 기준에 따라 층화 수가 다르고, 결과적으로 최대 

허용오차가 다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모든 층화를 중업종으로 하는 1안

과 2안은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허용오차가 16%인데 반해, 3안과 4안은 

최대 허용오차가 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1안과 2안, 그리고 3안과 4안은 모집단에서 포함하는 사업체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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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1안과 3안은 ‘5인 이상’ 사업체(사업체 수

=758,491), 2안과 4안은 ‘10인 이상’ 사업체(사업체 수=330,054)를 포함한

다. 그런데, 사업체 규모에 따라 1안과 2안 그리고 3안과 4안간의 최대 허용

오차의 차이는 없지만, ‘5인 이상’일 때의 모집단 수가 ‘10인 이상’ 모집단 수

보다 크기 때문에, 모집단 수가 큰 ‘5인 이상’인, 즉, 1안과 3안이 2안과 4안

보다 각 층화의 허용오차가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각 층화 당 허용오차

는 부록 5 참고). 

마지막으로, 5안과 6안은 제7차 「작업환경실태조사」가 제조업 20,000개 

표본에 대해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업을 제외한 

18개 대업종을 모집단으로 정의하는 방안이다. 이때의 층화 개수는 250개이

고, 최대 허용오차는 13%로 가장 낮았다. 한편, 5안과 6안의 차이는 역시 사

업장의 규모에 있으며, 5안은 ‘5인 이상’, 6안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 

<표 Ⅳ-2> 모집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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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하고, 조사 대상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모든 업종을 

중업종 수준으로 세분화할 경우, 총 표본 수 대비 층화 개수가 과도해져 

측정 오차가 증가하고 모수치 추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

서, 제조업과 건설업은 기존 중업종 단위로 유지하고, 그 외 업종은 대업

종 수준에서 조사하는 절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2023년 기준 총 재해 수의 60%만 포함되는 반

면, 5인 이상으로 확대하면 총 재해자 수의 73%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

라서 가능한 한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절충안은 3안으로 업종은 전업종

을 포함하되 제조업과 건설업은 기존 중업종 단위로 유지하고 그 외 업종

은 대업종 수준에서 조사하며, 사업장 규모는 건설업은 20억이상, 그 외 

업종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안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지만, 제조업과 건설

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중업종간 차이를 추정할 수 없고, 표본수 대비 

모집단 수가 많아 추정치를 공표할 수 없는 층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모든 업종을 중업종 단위로 구

분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더라도 모든 층화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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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방법

개정된 조사표는 내용과 길이 면에서 기존 제 10차 조사표와 큰 차이가 없

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2021년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조사책임자, 실사관리자, 조사원, 그리고 2024년 현재 제7차 「작업환경실태

조사」의 실사를 맡은 조사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사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조사의 난이도 등 모든 측면에서 제10차 조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사 방법을 유지하되, 조사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약간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응답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담당자로 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노무･총무･관리부 등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

는 직원으로 정한다. 단, 주 응답자가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예: 근로자 수)의 

경우 타 부서 직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조사 방법은 제10차 조사까지는 종이 조사표를 이용한 직접 방문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EU는 CATI 기반 전화 면접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독일은 CATI 기반 전화 면접, 그리고 일본은 온라인 설문과 우편 설문을 활

용하는 등 외국의 사업장 조사에서는 방문 면접을 활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도 응답자에게 종이 조사표와 온라인 조

사표를 중 선택하도록 한 경우, 절반 이상이 온라인 조사표를 선호하였다. 따

라서 제11차 조사에서는 종이 조사표와 아울러 온라인 조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조사 참여 요청은 전화 또는 사업장 방문을 활용하고, 1차적으로 

응답자가 종이 조사표와 온라인 조사표 중 선호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응답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 또는 검증원이 검증한 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1차 응답

에서 응답하지 못했던 문항이나 1차 응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 절차를 정리하면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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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적 방법

1. 조사 요청

Ÿ 조사 소개
Ÿ 참가 동의 획득
Ÿ 조사표 제공 (온라인과 

종이 설문)

Ÿ 전화: 참가 동의 후, 이메일, 전화, 
팩스로 조사표 송부

Ÿ 방문: 참가 동의 후, 종이 조사표 
또는 온라인 링크 제공

2. 1차 응답 Ÿ 조사표 응답
Ÿ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 기록 (자기보고식)

3. 검증 및 
2차 응답

Ÿ 응답 내용 검증
Ÿ 2차 응답 (1차 응답에서 

응답 못했거나 잘못 응답 
한 문항에 대한 응답 
또는 수정)

Ÿ 사례 제공

Ÿ 종이 설문지: 조사원이 방문하여 
응답 검증 후, 2차 응답

Ÿ 온라인 설문지: 온라인으로 응답 
검증 후, 전화로 2차 응답

<표 Ⅳ-3>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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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s

Objectives: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preparation for the 11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scheduled for 2025.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1) redefine the survey's purpose and 

role, 2) propose new population with sampling plan, and 3) develop the 

survey questionnaire to reflect these changes. 

Method: This study began wit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key documents and relevant surveys. Specifically, we 

reviewed the "5th Five-Year Plan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analyzed recent occupational injury data, Also, we 

analyzed the 10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the 7th 

「Work Environment Survey」, and the 「Working Conditions Surve

y」. as well as related international surveys, including the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 

Germany's 「GDA Company Survey」, and Japan's 「Labor Safety and 

Hygiene Survey」. We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29 experts from 

academia,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fields of safety, health, and 

survey methodologies to gather insights and feedback on the survey’s 

direction, content, an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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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survey ques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opinions. The questions were then refined through 

an iterative process of expert reviews and revisions. A pretest survey 

was conducted with 21 companies to evaluate clarity, comprehension, 

and effectiveness of survey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dent.

Results: The final questionnaire was developed in two versions: 1) 

the ‘General Questionnaire’ for industries other than construction and 

the ‘Construction Questionnaire’, a separate version specifically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ections: A. Business Characteristics, B. Risk Factors, 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ractices, D. Job Stress, E. Support 

for Subcontractors, and F. External Support and Regulations. Section 

C consists of nine subcategories: 1) Management’s Commitment to 

Safety, 2)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3)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and Procedures, 4)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and Equipment, 5)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6) Safety and Health Training, 7) Employee Participation, 8) 

Supervisors, and 9) On-site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e 

‘Construction Questionnaire’ includes an extra section on ‘Invest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redefining the 

population, six scenarios were created based on combinations of 

different industry sectors and business sizes. A sample design plan 

was provided for each scenario. Finally, the study proposed optimal 

survey methods for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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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redefines the purpose of the 11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s for the population and sampling plan, and revises the 

survey questionnaire to reflect these changes.

Key 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Questionnaire 

Development, Surve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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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 면담 내용 요약

문항 범주 내용

전체

Ÿ 응답 소요 시간(타 부서/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시간 제외)

2) 20분

3) 30분

4) 30분 

5) 30분

6) 1시간

7) 30분

8) 1시간

9) 30분

10) 20분

11) 15분

12) 20분

13) 10분

14) 30분

15) 15분

16) 10분

17) 20분

18) 30분

19) 15분

20) 15분

21) 10분

Ÿ 업무 내용

1) 농업(버섯재배업, 배지생산, 포장/유통)

2) 파프리카 농장 재배 선별 출하 

3) 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공사, 유지 보수, 검침

4) 공장내 식수, 생활용수, 철강 폐수, 냉각수 등 종합적인 수질 관리

5) 서울시 성북구 지역 음식물, 재활용, 일반 쓰레기 수거

6) (건설) 공공기관 내 건물 주차장 신축 공사

7) (건설) 대기업 공장 건설, 설비 유지 보수, 기계 전기, 배관, 소방 등 다양한 업무 진행

8) (건설) 온샘 중학교 신축 공사

9) 백화점

10) 택배업

11) 4성급 호텔(숙박업)

12) 연구소 (화학, 기계, 전기, 생물 등 분야)

13) 옥내 및 옥외 청소, 환경폐기물 최종 정리 및 운송, 원료 적재

14) 회사 내 시설 청소

15)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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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내용

16) 세종시 공공기관 시설관리 서비스업

17) 국립 대학교 - 농수산 특화이며, 실습 위주의 학교

18) 280개 병상 소유 중형 종합병원

19) 3천명 규모 종합병원 (보건관리자)

20) 체육시설(수영장)

21) 청주지역 중소영세업체 안전보건 컨실팅 (SK하이닉스의 재정지원)

Ÿ 전체적으로 응답 어려운 점

2) 현재 농장 사정으로 담당이 휴업 중인 것은 답하기 어려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비슷비슷한 말처럼 보여서 

답하기 지루했음. 문항이 너무 많아 다른 농장분들은 응답하기 힘들어 할 것 같음. 

3) 유해요인 응답시 고려 대상이 전체인가, 일부인가 혼란스러움

4) 안전보건을 맡고 있으면 어렵지는 않지만, 안전과 보건이 따로 있으면 따로 질문 필요

5) 업종과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음; 업종 최적화는 어려울지

6) 어렵지는 않으나 바빠서 응답하기가 어려웠음

8) 법적인 것을 안 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고민됨

10) 근로자 수 정보 확보 외에는 쉬움

11) 47명 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팀장으로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주로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보건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단어가 어렵고, 서비스업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12) 혼자서는 조사에서 묻는 사항을 다 파악하기 어려움, 사업체 소재지가 복수일 때 

어떻게 응답?

13) 어렵지는 않았음

14) 응답이 어렵지는 않은 거 같음

15) 보건담당자로서 어렵지는 않음. 도급관련 내용은 별도 부서에서 담당해서 응답이 

어려웠음

16) 어렵진 않으며, 용어들은 다 아는데, 기준이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었음.

17) 안전보건 담당 모두 해봐서 어렵지 않았음.

18) 안전관리자라서 보건 응답이 어려웠음

19) 응답에 어려움은 없었고, 인원수 입력이 조금 어려웠음. 회사 전산망에서 총무부서의 

자료를 확인하고서 대답.(보건관리자 총무부 소속)

20) 어렵지는 않았으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문항이 많아서 넘어가는 

문항이 많았음

20) CPR 같은 모든 업종에 해당할 만한 것들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면 좋을 

듯

21) 산업간호사 출신으로 어려움 없었음. 다만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는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 문항들이 있음. 서비스업종의 담당자(관리자가 아닌)들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규모별로 똑같은 설문지인데, 중소규모 사업장 수준에서 적용하려고 보니 고민되는 점이 

있음

(건설) 진행 공정 수

Ÿ 진행 공정 수 응답 난이도

6) 대답 가능

7) 대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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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내용

사업체 특성

Ÿ 근로자 수 정의

3) 상용/기타보다는 정규직/비정규직이 더 와닿음

4) 상용은 정규직, 기타는 계약직으로 이해함

5) 이해에 문제 없음

6) 포크레인 소유하여 공사에 들어오는 근로자는 사업주이며, 특수 고용 근로자로 보지 

않고, 따라서 보호구 지급도 안 함

6) 철골/콘크리트로 하는 공사는 인원수가 많이 안 필요 

7) 상용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외는 기타; 매일 인원을 집계해서 1주일 

평균 근로자 수 응답 어렵지 않음

8) 이해에 문제 없음

9) 설명이 충분히 이해됨

10) 우리 회사 직원은 25명, 협력사 직원이 약 1,200명(시설, 청소, 경비, 식당, 분류 

및 상하자 인력. 특고도 자영업자에 포함되는데 정의에서 구분되어 있음. 특고도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협력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분이 필요

11) 상용은 정규직, 기타는 임시직 / 계약직으로 생각

12) 상용근로자 정의에서 ‘또는’이라고 하면 응답자들이 귀찮아서 정규직 인원만 응답할 

것 같음

12) 1년 이상 계약기간인 비정규직의 경우 상용으로 포함하는게 맞는지?

12) 정원인지 현재원인지 명확히 할 필요 있을 듯, 일일 근로자는 집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략적 숫자는 나올 수 있음

13) 읽으면 이해됨

14)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음

15) 문제없음

16) 상용은 정규직, 기타를 계약직으로 이해. 기타보다는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낫다는 의견

17) 문제 없음

18) 내용을 잘 몰라서 인사과에 내용 요청

19) 상용은 정규직, 기타는 임시직 / 계약직으로 생각

20) 내용 보면 이해 됨,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듯

Ÿ 근로자 수 정보 찾는 어려움

2) 담당자가 있으면 어렵지 않으나, 지금 휴직이라 현재 작성은 좀 부정확할 수 있음.

3) 인사팀에 요청해서 어렵지 않았음

4) 안전 교육을 위해 전직원 명부를 갖고 있어서 어렵지 않았음

5) 어렵지 않음

7) 어렵지 않음

8) 관리 대장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음

9) 인사 부서에 요청 필요, 어렵지 않았음. 기준이 만 60세 이상인 줄 알고 잘못 응답함

10) 협력사까지는 파악 못 했음(물어볼 수 있음)

11) 규모가 작고, 평규연령 36세 정도로 젊어서 해당자 없음

14) 어렵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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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내용

15) 교육을 위해서 전직원 명부를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음

16) 55세 이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어려움은 없었음

17) 어렵지 않음. 담당자와 협조 받으면

18) 알 수가 없어서 인사과에 내용 요청

19) 사내 전산망에서 총무부서 자료를 보고 확인

20) 어렵지 않았음

Ÿ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인원 답변 난이도/부담

2) 문제 없음 

3) 인사팀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인사팀이 타부서에 위법사항을 알려주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음

4) 경영지원 인사팀에 물어봐서 확인

5)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어렵지 않음

8)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어렵지 않음

9) 시스템적으로 초과 근무 제한되어 있어서 잘 지켜짐. 만약 위반되는 경우 위반했다고 

응답하지 않을 듯(법적 위반 사항이라면 모두)

10) 초과자가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지는 않았음

11) 연말을 제외하면, 52시간 이상 근무자는 거의 없음. 지난 달에 52시간 초과자가 

없어서 없다고 응답

12) 초과하더라도 처벌사항이라서 답 안 할 듯. 현실성 없어 보임

14) 초과자 없음. 부담스럽지 않음

15) 문제 없음

16) 공공부문은 철저히 법 준수해서 어렵지 않음

17) 문제 없음 

18) 친분이 있는 인사부 직원이라 괜찮았지만, 아닌 경우 어려울 듯

19) 시간외 연장수당 신청자들로 생각하고 입력.(보건관리자여서 근로시간 현행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음) 

20) 6~10시 운영이라 해당안 됨

21)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 다만 파악은 가능한데, 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를 솔직하게 드러낼 것인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안전보건부서 담당자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서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Ÿ 야간근로

2) 문제 없음. - 야근이 없음. 청원 경찰 3교대 정도, 또는 열대야가 심할 때 근무 시간 

새벽이동 정도

3) 상황실만 야간 근무라서 정해진 인력; 퍼센트를 꼭 안해도 될 거 같음; 야간근로 설명이 

눈에 잘 안띔

4) 직원 명부에 교대 근무 정보가 있어서 확인 가능했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회사에서도 

동일한 정의 사용 중. %는 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빼도 될 거 같음. 단, 이런 내용이 정리 

안되어 있는 사업체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음 

5) 수거 운반조(18:00-3:00) 인원으로 기입. 근무조가 8가지 있음

10) 야간근로가 특건 대상이라서 이해하는데 문제 없음

11) 호텔 프런트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야간근로를 함.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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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는 없어서 0명으로 체크. 특검 대상자는 있지만, 보기에는 

비해당이어서 없다고 응답

12) ‘교대근무자?’, 교대근무자 수는 파악이 되는데, 그들이 다 야간근로는 아님

15) 문제 없음. - 야근이 없음. 청원 경찰 3교대 정도, 또는 열대야가 심할 때 근무 시간 

새벽이동 정도

16) 특검 대상으로 이해

17) 문제 없음. - 야근이 없음. 청원 경찰 3교대 정도, 또는 열대야가 심할 때 근무 시간 

새벽이동 정도

18) 병원이라 교대 근무자로 이해하고 인사부에 자료 요청

19) 심야당직 수당 신청자들 기준으로 입력

21) 야간근로는 특검 대상이어서 보건관리자들은 쉽게 파악은 가능할 듯. 현재의 설문지 

정의보다는 산안법 상의 야간근로 규정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

Ÿ 경영 상태 평가

2) 문제 없음

3) 업종 특성상 정부 규제 사업이라서 수입이 안정적인 편

4) 주관적으로 성과급 나오는 기준을 토대로 평가, 직장인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5)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질문이 좋을 듯

9) 이익이 나냐, 안 나냐를 중점으로 주관적 판단함. 안전이나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면 

응답에 필요한 정보 알고 있을 것

10) 반기에 한 번씩 경영지표 공표하기 때문에 응답가능

12) 공공기관의 경우 매출, 영업, 이익이 아니라 전체 집행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

13) 원청과 정기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편

14) 어렵지 않음

15) 공공기관이라 해당없다고 생각

16)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응답

17) 문제 없음. 매출액은 알아도 영업이익은 모름. 

18) 코로나 이후 계속 적자로 들음. 조회에서 원장님이 매출 언급하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잘은 모름

20) 어렵지 않은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응답하기를 꺼려할 듯

21) 비영리기관이어서 애매함

Ÿ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1) 건강검진, 상비약 구비, 기계의 유지보수 및 점검 비용 등을 생각함. '보건'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을 듯

2) 중처법 이후 주기적인 컨설팅

3) 안전보건 투자액 비율이 정해진 게 있어서 거의 유지됨

4) 안전보건을 맡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음

5) 안전보건 예산 투입 내용 잘 정리 되어 있음

9) 담당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을 정보임

10) ‘건강’보다 ‘보건’이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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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순히 금액보다는 %가 중요할 수 있음

13) 자세한 수치는 총무팀에 문의했음

14) 복날에 제공하는 오리백숙, 명절 상여금이 안전 관련 투자라고 생각했음

16) 매년 비슷함

17) 국가 예산은 3년에 한번이라 전후는 변함 없는데, 3년전 책정시에는 증액했었음

18) 기존에 하는 기본 산안 준수(교육, 측정 검진 등)라 변한 것 없음

20) 대학 안에 있어서 산안법 외 관련법에 의해서도 안전점검을 함, CPR 교육 실시(강사 

아닌 미화직원들도)

Ÿ 노조

5) 내부 노조와 사이 좋음

8) 일반 노조 가입자 존재하지만, 서로 누구인지 내색은 안함

15) 몇 년전 소방관노조 생겨서 알고 있음

16) 2개 복수노조 사업장임을 잘 알고 있음

17) 대학 노조

위험요인

Ÿ 위험요인

1) 현재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위험요인은 아닌 듯함. 수확량에 따라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장시간 노동'이 간혹 발생

1) 농업 특성 상 수확량이 많아지면 저녁 또는 새벽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정기적, 

드묾

1) 배지생산, 입상 작업 시에 유해한 가스, 분진 등의 위험요인이 있을 듯함.  미끄럼, 

헛디딤, 떨어짐 등의 위험 있음

2) 모르겠다 필요 없다고 생각함. 사실 그냥 담당이라 (모르는 용어도 있어서) 거의다 

모르겠다고 답해야 할 상황이 많다.

6) 모르겠다는 응답이 모호할 거 같음

7) 건설에서 시간 압박이 해당안되나? 그런 일은 안하려고 함

8) 건설 현장은 조금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긴 함 ;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일도 있으니 

있다 없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10) 전직장에 비해 시간 압박이 덜하다고 느껴서 없다고 응답. 시간 압박이 있긴 하나, 

극소수임. 공조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폭염 등은 문제가 안됨. 인화성 물질을 몰래 보내는 

경우가 있음

11) 서비스업종에서 특별한 위험은 별로 없음. 8시간 초과하면 장시간 노동으로 생각. 

성수기 연말 등에 장시간노동이 가끔씩 발생

12) 직무가 다양해서 거의 모든 항목이 ‘있음’

13) 목욕탕 청소시 미끄럼 위험 존재하고, 청소시 화학물질 사용(교육도 실시)하지만, 일상 

수준의 위험이라고 판단하여 위험요소라고 응답하지 않음; 유리창 청소시 고소차 작업 

진행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데 기억을 못했었음

13) 모르겠다 필요없을 거 같음 

14) 물청소로 인해 미끄럼 위험이 있을 순 있으나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 락스 같은 

게 위해요인이 되긴 하지만 계속 교육하고, 희석해서 사용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

15) 사업장 위험을 다 포괄하는지 모르겠음

16)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어느 정도가 장시간인가? - 안전 또는 보건 관리자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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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전체를 제대로 알고서 응답을 할지 모르겠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을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다소 들었음.

17) 모르겠다 필요 없다고 생각함. 모르겟다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할 것같다.

18) 모두 없다고 응답, 위험성 평가를 최근에 해서 위험유해요인을 알 수 있음; 병원은 

Blood pathogen이 산업보건에서 주요 유해요인인데 알지는 못하고 있으며, 주사기 바늘 

관리 등도 위험으로 인식 못 함.

18) 모르겠다 있는 것이 나을 듯 함

19) 응답에 어려움은 없었음. 다만 용역업체까지 포함해서 응답해야하는지 조금 고민이 

되었음. 하청용역 포함해서인지 아닌지를 명기해주면 좋겠다. 

20) 외부인에 의한 폭력 등은 사업장 특성. 손님 연령 다양하다 보니 고령자, 음주자, 

그 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언어폭력 등 발생. 특히 데스크 직원들

20) 고용 불안정성에 모르겠다(이직 많은 편, 자발적이직, 주로 40대)

20) 미끄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안전 위한 조치함, 해수풀장이라 수질 관리에 화학물질 

위험 없음, 사우나는 청소 업무라 고온 위험 없음, 감전은 위험한 정도는 아님

Ÿ 응답 어려운 항목

2) 언어 폭력 관련 등은 대민 업무나 고객 응대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보고된 것이 

없어 없음이라고 하긴 했는데 좀 찝찜함. 

3) 내부 직원 문제는 있어도 없다고 할 거 같음 / 고객 관련은 응답하기불편하지 않음

4) 언어, 신체, 성폭력 위험은 있어도 말하기 어려울 듯 

5) 악성 민원 대비 활동 진행함

6) 현장소장은 가해자의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거 같음; 근로자나 직원에게 

물어봐야하는 질문 같음 

7) 정신적 스트레스(고객 언어적 폭력)이 없지는 않지만, 있다고 할 만큼 자주는 아니라서 

‘없다’고 응답함

8) 원청이다 보니 거의 협력사라서 내부 문제 없음

9) 직무 스트레스 위험 요인을 응답하기 어려움. ‘무리한 요구’를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다 ‘있음’으로 체크하게 

됨. 나머지는 쉬웠음

9) 언어, 신체, 성폭력 위험을 응답하기 어려움. ‘무리한 요구’를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다 ‘있음’으로 체크하게 

됨. 나머지는 쉬웠음

12) 언어, 신체적, 성적 폭력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있다고 응답함

12) 내부 직원에 의한 언어적 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응답 기준은 게시판 사례 

공유, 고충 처리에 보고된 사항 등을 고려했음

14) 신체적, 성적 폭력 요즘은 없음

16)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도 쉽지는 않음. 소음의 경우, 

장례식장은 해당없으나, 재활용시설 분류작업자는 소음 작업 해당

17) 언어 폭력 관련 등은 대민 업무나 고객 응대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보고된 

것이 없어 없음이라고 하긴 했는데 좀 찝찜함. 

18) 최근 어느 환자의 매우 심한 언어 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음. 체계적으로 

관련 소식을 듣지는 못함.

20) 내부 직원에 의한 폭력 등에 대해서는 응답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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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체적 폭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대답이 쉬운데, ‘언어적 폭력 및 무리한 요구’는 

대답하기가 애매함. 언어폭력에 데해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생각 차이가 있을 것.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

Ÿ 차량에 의한 위험 해석

2) 관련 질문들을 동일하게 운전 전업자가 있느냐는 관점으로 해석함 

3) 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해석함. 시설점검을 위한 차량 이용이 많아 접촉사고 빈번

5) 도로에 근무를 하니, 차량과 관련된 내용이 작업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류가 달리 

되어 첨에 좀 헷갈림

9) 주차관리는 도급이지만, 주차장 관리할 때 직원들이 돌아다니기도 해서 위험 요인 있음

13) 운전은 하지만 사업장 내 제한속도가 낮아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

17) 관련 질문들을 동일하게 운전 전업자가 있느냐는 관점으로 해석함

18) 가정 간호사 5분, 엠블란스 기사 1분을 기준으로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해석

21) 직원들이 사업장 컨설팅을 다니면서 회사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는데, 이를 업무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애매.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도 사무실에서 늘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인가?

안전보건 관리실태
: 1) 경영진 안전의지

Ÿ 경영진 안전의지

2) ok 경영진이 관심이 많음.  

4) 설명이 중처법 내용이라 괜찮은 거 같음; 추가 질문으로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 

조직이 있는지?’ ‘우리 회사 경영진은 “생산성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다’ 제안

6) 사장님을 생각하고 응답함. 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을 장려/적극 협조할 때 경영진 

안전의지를 느낌

7) 안전 관련 예산을 사용할 때 경영진 안전의지를 느낌

9) 안전을 위해 추가로 예산 집행했는지, 업무중단을 결정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을 수 

있을 듯

10) “경영진과 함께하는 안전과 관련한 행사가 있는지?” (예: 안전경영활동의 날-경영진이 

사업장으로 내려가서 직원들 만나고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눔)

11) 직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고객안전이 우선. 경영진이 안전을 강조하는 편. 고객이 

우선.

12) “공식 회의 석상에서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언급 빈도”, “불시안전점검 빈도, 

직접하는지 등”

13) 대기업 내부 협력사는 대부분 갖춰져 있을 거임 

14) 산압법이 강조되면서 재해 발생 시 회사에서 받는 페널티를 알려주며 안전 매우 

강조해서 의지가 있다고 판단

15) 소방업무여서 예전부터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편

17) ok 경영진이 관심이 많음.

20) 경영진에 대해 대표보다는 강사들을 생각하고 응답

안전보건 관리실태
: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Ÿ 안전보건 전담부서

1) 전담 부서는 없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2명 있음

2) 전담 부서를 헷갈려 함. 있다고 표시하는 경향, 구체적으로 물어 보면, 그럼 없네요. 

3) RM팀 (compliance+안전),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산업안전과 가스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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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누출관리) 업무가 섞여있음

4) 안전보건그룹; 문 8-4/ 8-5에서‘전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함

5) 50인 미만으로 사무실에 5인 근무하지만, 한팀이 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안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6) 건설현장에 안전전담 부서는 잘 없음

7) 본사에는 있지만 현장에는 없음

8) 건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만 있고, 본사에 전담 부서 있음 

9) ‘안전팀’: 5명으로 구성(팀장1, 안전2, 보건2), 보건 1명은 간호사, 다른 1명은 

산업보건보다는 식품위생 담당

10) 안전팀: 4명(파트장1/안전2/보건1)

11) 없음. 팀장님이 책임이고, 총지배인(대표이사)이 서류 결제를 하고 있음. 팀장- 주임 

2명이 업무 담당.

12) 전담부서 전체 인원 25명 중 23명 안전, 2명 보건 담당(모두 각각 전담)

15)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만 있음. 내용은 정확히 이해함

16) 안전보건팀이라는 전담부서 있고, 제대로 숙지. 최근 전담부서가 이사장 직속이 되면서 

위상이 강화

17) 전담 부서를 헷갈려 함. 있다고 표시하는 경향, 구체적으로 물어 보면, 그럼 없네요. 

18) 전담부서 없음; 안전관리자 사무처 시설팀/보건관리자 감염관리실

19) 안전관리자(비상계획관리파트), 화재관리자(시설관리팀), 보건관리자(인사총무팀) 

등은 구분되어 있으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부서는 없다. 병원 및 학교를 아우르는 법인 

내 전담부서는 있음

21) 소규모 사업장에는 겸임이 많기 때문에 전담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전담부서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Ÿ 전담부서 없는 경우, 안전보건업무 수행직원 업무비중

1) 10~30% 정도. 작업장 내 안전 점검, 청소, 위험물 제거 등을 함. 당사자가 아니라 

응답이 쉽지는 않음

6) 전임임. 일정 공사비 이상이면 안전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함 

7) 작년에 이 현장에서 35건 정도의 공사 진행해서 총 인원을 5명이라고 기입함

8)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및 정규직; 실제적인 일은 겸임(다른 일이 많음)임.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의 겸임 정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14) 무엇이 안전 업무인지 알 수 없어 답하기 어려웠음 (아침 스트레칭 및 락스 사용법 

재고지 등의 활동 진행)

16) ‘조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음. 모호해서 응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18) 안전 관리자 – 10~30% / 보건 관리자 70~100%

20)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30% 정도), 소규모에서는 

책임소재를 이유로 응답 회피할 듯

21) 안전보건 업무가 일상 업무에서 시기별로 편차가 있음.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혼재되어서 대략적인 퍼센트로 답하기가 쉽지 않았음

Ÿ 안전/보건관리자

4)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는 겸업 금지이므로, 겸업을 해도 그렇게 응답하기가 어려움

4) 보건은 대행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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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업무도 당연히 하지만, 안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8) 전담이라고 했지만, 다른 일도 다 함. 실제 안전 업무는 30~50% 정도임

15) 소방서는 산안법 미적용

18) 법 준수 파악이 아닌 실태 파악 중점이 맞다고 봄 ; 이것을 근거로 추후 법적인 불이익을 

절대 주지 못하도록 통계 과정에서 분리해서 handling 할 필요 있음

19) 산업안전관련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7명에는 소방관리자, 위험물관리자 

방사선관리자 등이 포함

Ÿ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관련 내용의 팩스나 우편물, 안전교육 준비 등을 통해서 들어봐서 용어가 낯설지는 

않음

10) 20-49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은 제조업만 해당함(물류업은 해당 없음)

11)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잘 이해하지 못함. 안전 및 보건 대행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주면 전파 교육, 안전점검도 같이 진행하는 편. 

15) 소방서는 산안법 미적용

안전보건 관리실태
: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Ÿ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16)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기는 함.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준수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

17) 규정과 절차는 중앙 부서에서 다 내려와서 문서상으로는 잘 되어 있음. 

18) 규정과 절차 헷갈림. 규정은 문서로 있고, 실행의 절차는 없음

안전보건 관리실태
: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Ÿ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개인 특성 고려 여부

1) 거의 공용(용접 또는 기계 수리 시 도구 등). 신발(장화, 작업화) 및 유니폼은 개인 

신체 사이즈에 맞춰 제공

2) 신발 사이즈와 머리 대중 소 정도

5) 시설 장비와 보호구는 분리 했으면 함; 남성만 있고, 특별한 맞춤은 없음. 웨어러블 

장비 착용시 맞춤이 필요하기는 함.

6) 건설현장도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별로 화장실/휴게실/탈의실을 구분함

7) 여성 근로자는 화기 감시자 정도로 조끼와 안전모만 제공

8) 성별과 관계없음. 건설 보호구는 안전화 빼고는 동일 장비 사용

9) 여성/남성 전용 휴게실 있음. 장비는 개인 신체 사이즈 별로 제공됨, 안전모는 성별 

구분이 없음. 일반 업무 시에는 보호구를 쓸 일이 잘 없음. 보호구 폐기 또는 훼손 시 

재구매하고 재고를 갖고 있긴 함.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가 있음

10) 신발(개인 사이즈 고려) 외에는 없음

10) 보건시설이라고 하면 안전시설과 따로 있다는 게 연결되지 않음. 

보건관리시설/휴게실/탈의실 등으로 명확히 짚어줘야 함

12) 보호구는 개인 신체 사이즈 고려, 시설/장비를 성별에 따라 갖추지는 않을 것

12) 휴게실은 성별 나누어서 마련됨

13) 장비 신청 시 본인 사이즈별로 신청

방지 신발. 체격 고려는 안 함

14) 장비는 앞치마, 미끄럼 

15) 응답에 어려움 없음

16)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경우 실제 사용 여부를 응답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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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발 사이즈와 머리 대중 소 정도

18) 시설장비는 모르겠고, 보호구 정도 비치; 동성(여성)이라 사이즈만 고려

20) 보통 응답: 제조업처럼 특수한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 관련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구급약품, 제세동기 등의 장비 갖춤

21) 개인 특성 고려는 사이즈에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함. ‘시설 장비’의 성별 고려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21) 실습생들의 치수를 물어봐서 결정하기는 함.

안전보건 관리실태
: 5) 안전보건활동

Ÿ 위험성평가 정의

2)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안전 컨설턴트가 다 할 것이라 생각함.  

11) 위험성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 팀장과 대행업체에서 함께 진행. 

일반직원은 미참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

14) 아침마다 락스 조심하라고 하는 등의 얘기하고, 의견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위험성평가 

한다고 체크함

15)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지 애매함

16) 매년 안전관리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응답 자체는 어렵지 않음. 

17) 연안법의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봄. 

Ÿ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참여자, 내용

6) 처음에 전체 공정에 대해 만들어보고, 세부 공정에 들어가서 빠진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함

9) 최근 파쇄기 관련(넥타이 착용 시 위험성), 모니터 받침대(거북목), 코팅지 화상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함

19) 위험성평가는 담당 자체는 안전관리자이며, 사전준비 및 진행관련해서는 보건관리자도 

함께 준비. 협력업체는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Ÿ 위험성평가 미실시 이유

21) 고용부 권고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올 해 하면서 위험성평가 올 해 처음 진행. 

작년까지는 위험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 게다가 올 해 산재가 1건 발생(기계 

절단베임)하면서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확인. 후속조치로 팀장들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

Ÿ 위험성평가 참여자 리스트

18) 노조가 없음

Ÿ 근로자 참여 응답 근거

3) 업종 특성상 사고 위험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거 같음

5) 노사 협의회 하면서 함께 실시

6) 아침 안전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지만 근로자들이 그게 위험성 평가라고 인지하지는 

않는 거 같음 

7) 건설업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는 작업반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을 의미

8) 일반 근로자 참여 안 함

9) 일반근로자는 팀장과 파트너(선임 근로자)가 참여함. 파트너들 중 일부를 지정해서 

들어감

9) 적극적 참여에 보통 응답한 이유는 위험성평가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서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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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남기는 일이라는 느낌이 좀 크다고 느껴짐. 업종 특성이라고 봄

10) 솔직히 모든 근로자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일부만 그렇더라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현재 종사자 의견 청취를 무기명으로 받는 제도가 있음. 분기별로 1회 포상 실시함

12) 위험성평가 하는 시스템이 있음. 참여 근로자 명단, 내용 사진 등 증빙하게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 등록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단, 관리자가 응답한다면 다 긍정적으로 

답변할 문항 같음

14) 안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반응해주고, 적극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

14) 위험성평가 문서를 작성해본 적은 없음

17) 중처법 요구 사항이라 중앙 부처에서 부서장이 분기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분기별로 근로자 모아서 안전교육하고 질의 응답하고 있음. 

21) 전직원 참여형 위험성평가를 진해하면서 따로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음

Ÿ 결과 공유 시기 및 방법

2) 날마다 시작전 조회를 하는데, 그 때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함

3) 위험성 평가 결과를 팀 교육에서 전달함

5) 교육이나 아침 조회에서 알려줌.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는 단체 문자

6) 필요할 때는 수시로 진행;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위험성 평가 교육이라고 인지하지는 

않음 

7) (예. TBM)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듯

8) 안전관리자가 아침 조회마다 그 날 작업 특성에 맞게 하나씩 전달, 조장들이 구체적 

작업에 맞게 다시 전달 

9) 서류(공문)로 사무실마다 뿌리는 식인데, 내용을 보면 한 번 보고 ‘그렇구나’하고 끝나는 

것들임

10) 노동부에서 밀고 있는 내용. 결과 공유를 TBM으로 하지 않고, 위험성평가 하기 전, 

후에 알려주고 게시함.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음

11) 근로자들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음. 알려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 

16) 위험성평가 종료후 결과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17)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후 의견 수렴 

Ÿ 작업환경측정

5) 50인 미만 폐기물 처리업과 같이 측정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곳은 

작업환경측정 기관에서 측정을 해 주지 않아 서비스 기관을 찾기는 힘듬

6) 유해위험물질 항목에 해당이 되면, 그걸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해다라고 해야 함; 

이걸 할지 말지는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임 (예. 아파트는 소음, 분진 확인 필요)

7) 공장내 상주하는 건설업의 경우는 작업환경측정을 발주처(공장)에서 수행함

8) 법적 점검이나 근로자들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유용하게 사용됨. 작업장이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감독을 받을 때 면피용

9) 도급사까지 포함되므로 측정 대상임. 지금은 야간 왁싱 작업, 식기세척기, 소음 등의 

요인이 있음

10) 소음이 많음

11) 작업환경측정 측정은 처음 들어봄

17) 면피를 위해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면피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함. 

18) 안전관리자라서 잘 모름 ; 인트라넷 공고로 작업자들에게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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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업환경측정 후속조치로 노조에 통보하고(산보위), 노조에서 피드백을 제공. 

21) 서비스업은 해당이 없을 것 같다. 

Ÿ 작업환경측정 후속조치 항목

10) 유해요인제거, 개인보호구지급 시행 중

12) 1, 2, 4번 해당. 유해 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경우 극히 드물지만, 실험 장치를 

바꿔서 유해 요인을 제거할 수는 있음

12) 유해물질 노출을 감소하기 위해 SOP 변경을 하기도 함

16)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치 이내면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18번의 특검도 마찬가지. 

Ÿ 특수건강진단

3) 특수건강진단 사후조치 대상자 13명인데, 조치는 해당없음으로 응답 (보건담당자에게 

들은 대로 응답했음다고 하는데, 사후조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음)

5) 야간 근로 관련 검진, 일반 검진, 별도의 뇌심혈관 질환 검진을 실시

8) 사후 관리 관련 내용 이해가 어려움; 결과표를 봐도 복잡, 마무리에 요약있으면 좋겠음, 

특수건강검진은 과태료가 쌔서 면피용으로 하게 됨

10) C나 D등급 받은 사람 모두 협력업체 인원임. 협력사를 통해 들어오는 일용직의 경우 

건강관리가 안되는 사람이 많음(음주로 인한 고혈압 등). 사후관리조치는 우리 회사(원청)와 

협력업체가 같이 해야 함. 예.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급비 

추가 지급

11) 야간근무자 특검. 10명 중 7명 특검 진행.

12) 소음으로 3명 이 D1, D2 판정받아서, 3번, 5번 시행함

17) 대학기관 연구소에서 특검은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뭐라도 나온 

적이 없다(측정은 많이 사용한 경우 조금 나온 적이 있다.) 청력 검진은 조금 의미가 있다. 

19) 특수건강검진 후 이상소견 3명은 야간업무 배제

안전보건 관리실태
: 6) 안전보건교육

Ÿ 교육 종류

3) 4번 응답처럼 교육을 해야할 정도의 새로운 장비를 바꾸는 일이 별로 없음 

4) 4번은 법적 사항은 아님

5) 온라인이 의미 없지만 감독 받을 때 유리함; 대면 교육 시 사인을 해도 답이 다를 

수 있어서 개인이 확실하게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

8) 현장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어 도움됨

13) ‘최근 1년’을 간과하고 응답함; 세제, 고소차 관련 교육을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라고 

판단함

14) CPR, 소화기 교육만 해 봄

15) 법정/비법정 교육으로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16) 법정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진행

18) 준수 항목처럼 응답; 대표적인 교육은 온라인이라 전혀 효과 없음 

21) 관리감독자 지정하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종의 경우 적용제외가 있어서 

비해당일 수 있는데, 비해당 보기가 없다. 적용제외에 대한 고려가 필요

Ÿ 교육 내용

3) 시스템화/온라인화되어 담당자는 편하지만 교육 효과나 직원 관심은 저조

4) 3년 이하 저근속자(신규 사원)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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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하는 것으로 읽힐수도 있음

7)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교육이 더 잘 이해됨 

8) 영세 업체는 정보 제공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부재

12)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은 위험성평가 방법 관련 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응답함

14)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교육 정도만 해봄

18) 새로 부각되는 교육도 정기 교육 온라인의 한 모듈로 넣어 큰 의미가 없음 

20)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서비스 컨설팅 강사 초청해서 고객 컴플레인 대처 등에대한 

교육 실시한 적 있음, 소방 교육 매년 실시 21) 안전교육 이외의 교육인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는 뇌심이나 근골 관련 교육이 많음. 직업병 이외의 교육이 필요. 보기에 

안전이나 사고예방 관련 교육은 왜 없는지 궁금.

Ÿ 교육 평가

4) “법정 외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다.” 추가하면 좋을 듯 

5) 작업자가 잘 알아 듣고 수행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

6) 근로자들을 몇 시간을 앉혀놓고 교육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기본적인 것만 진행함

8) 필요한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시행 

11) 안전보건교육은 월 1회 1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14)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17) 해야 할 일이라 안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제대로된 질문이 아니다. 

18) 교육이 실제적이지 못해서 별 도움이 안됨, 관리 감독자 교육을 다녀와도 역할을 

모름

Ÿ 외국인 안전교육

1) 자료는 잘 안 보고 오히려 표지를 해당 언어(태국어 등)로 번역해서 붙여뒀을 때 한 

번씩 보는 것 같음.

1) 조회 때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직원들 모아서 교육(한국에 오래 있던 근로자들이 

많아서 한국어로 진행, 이해가 어려운 경우 한국어가 능숙한 직원이 추가적으로 설명해서 

숙지하도록 함)

1) 교육자료 외의 안전보건 자료는 생각나는 것 없음

2) 외국인 근로자는 오면 거의 10년이상 근속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10명중 6명은 한국 사람 수준의 한국어를 하고, 3명은 한국어를 할 줄은 

알지만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1~2명이 잘 모른다고 할 수 신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동일 국가 선임들이 도와줘서 문제는 없다. 

6) 못 알아들으면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다 말을 알아들음

6) 안전보건 교육은 중요하나, 자료 제공은 의미가 없는 거 같음. 교육과 시설(휴게실 

확충), 음료 제공, 휴식 보장 등 현실적인 것들이 더 중요

8)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서, 팀장을 통해 전달 요청하면 TBM을 통해 전파 됨

11) 비해당

15) 비해당

16) 비해당

21) 비해당

안전보건 관리실태
: 7) 근로자 참여

Ÿ 근로자 참여

3) 직원소통에서 직영 구성원과 협력사 구성원 소통 제도를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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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번 다음에 24번을 배치하는 건 어떤지? > 법을 먼저 물어보고 이 외에 무엇을 하는지 

16) 노조와 산보위도 정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련 의견은 어느 정도 

내는 편이지만 노조에서 적극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5점 척도에 2.5점 정도. 

17) 해야 할 일이라 안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제대로된 질문이 아니다. 

20) 대표 및 관리자가 빠지고 직원들이 주관하는 의견 표출 기회 제공하고 있음, 워크샵 

등 기획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직원들 중심으로 의견받고 진행

Ÿ 근로자 참여 제도 및 활동

1) 안전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음

2) 명칭상 안전보건 노사 협의체인데, 다른 이름이 없어서 공공안전근로협의체 체크

4) 소모임 예시는 도시락간담회, 법정외 활동; 4번에서 ‘자율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게 좋을 듯

6) 근로자 개개인과 소통하기보다는 반장 등을 통해 소통함

7) 직원소통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으나, 교육시간/TBM이 전부임

8) 조회나 정기 교육 시간에 쌍방향 소통. 단, 유사시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 노사 협의체 

등을 꼭 운영해야 함

9) ‘공공안전근로협의체’가 ‘안전보건협의체’인줄 알고 응답함

9) 산보위에는 근로자 대표로 총무 주부가 들어감. 점포에 노조 대표가 있는 것은 아님

10) 산보위 시행 중. 

10) 공공안전근로협의체가 안전보건협의체 아닌지? ‘안전보건협의체’라고 해야 모든 

업종에서 알아듣기 편함

11) 노사협의회를 거의 매주 진행. 매주 금요일. 팀장과 실무진 10여명이 진행. 

산업안전관련 건의도 노사협의회에서 진행. 노후시설교체 등을 주로 건의. 자유롭게 말하는 

편이라고 생각.

12) 모두 시행 중(산보위, 안전근로협의체, 명예감독관, 자율적 소모임)이고 잘 진행되고 

있음

13) 소모임 예시는 안전분임조

16) 안전보건 동아리 활동. 분기별로 모임

17) 산안위 대상은 아니고, 분기별 부서별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모임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기적인 소모임이 (산안위보다) 더 쌍방 통행으로 더 나은 것 같다. 

18) 고충 처리 소통함이 있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음.

19) 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조와 소통 활발한 편. 

21) 중소규모는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활동 및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에 없음

안전보건 관리실태
: 8) 관리자

Ÿ 관리자

3) 해당 팀장이 다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음

4) 산안법에 나와서 이해될 듯

6) 관리자, 반장이 있으니까 안전담당자로 이해해서 응답함

7) 관리감독자는 발주처나 사외에서 감독나온 걸로 오해 가능

9) 당사자들은 본인 스스로 관리감독자인 것 알고 있음

10) 관리감독자라고 하면 알아들을 듯

12) 담당자라면 잘 이해할 듯

14) 자신이 안전관련해서 모두 담당하므로 내가 관리감독자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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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리감독자는 정하기 나름인 듯; 교육이 부담스러워 가능한 한 적게 정하려는 경향

Ÿ 관리감독자 평가

3) 안전관리 인사평가 > 관리감독자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함(법정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반기에 1회)

Ÿ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

6) 따로 지정하지 않음,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로 생각함

9)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응답했음

11) 관리감독자를 주임(입사 8개월)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음

14)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도 받으러 감

17) 예산은 운영 지원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자는 별개로 지정하여, 지정된 관리 

감독자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활동에 제약이 있어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18) 관리 감독자를 처음에는 최대한 선정했으나, 교육 등의 관리가 어려워 줄임. 실제 

관리 감독자 교육 내용이 실제적이지 못해서 교육 이후에도 인식이 없음. 안전관리자 판단에 

안전보건 조직도가 잘못되어 있음.

21) 관리감독자 미지정 상태. 사무처장이 해당될 듯 함. 

안전보건 관리실태
: 9) 현장실천

Ÿ 현장실천

3) 회사 구조상 수칙 위반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할 수 밖에 없음

6) 중요한 문항으로 구성된 거 같음; 근로자와 감독자의 생각은 항상 다름

8) 안전 관리자가 지시하는 것 이외에 현장 실천 잘 안 됨

9) 제조업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지만 해당되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삭제하게 됨. 일을 

하기 전 안전한 작업 방법 절차라고 할 게 없음. 그렇다고 이상한 문항은 없고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문항들임

11) 대행기관(안전협회)과 순회를 할 때 실무자들이 건의를 하는 수준..

12) 1번은 TBM 같은 거라고 이해했음. 추가할 것은 없어보임

16) 잘 안되는 편. 

17) 하라면 하기는 함.  

18) 안전 절차 및 작업 표준이 제대로 있지 않아 그 준수를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음

20) '시정 지시' 문항에 '보통이다': 너무 잘 한다고 하기도 그래서

20) '안전 절차 및 작업 표준'은 청소 시 전기 사용에 대해서 일이 끝나면 차단기를 내리거나 

콘센트를 뽑으라고 하는데 까먹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Ÿ 작업중지권

1) 화재같은 경우 최근 관련 교육을 했는데, 그 외에는 급박한 상황은 잘 없는 것 같음. 

기계를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작업자들의 판단 하에 작업을 멈추고 수리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게 급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음

2) 선별기에 중지 버튼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누룰 수 있음. 인라인이 아니라 중지에 

대한 제약은 작은 편임.

4)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음 (가스가 조금 새어 나와서)

5) 우천이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 등 긴밀하게 상호 소통하여 작업 여부를 결정

6)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봄 ; 불합리하면 스탑하고 얘기해줘, 위험하면 하지 

말고 먼저 말해서 해결하고 작업하라고 교육은 함. 급박한 위험은 작업중지권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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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불필요하다고 느낌

7) 근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음

9) 안전관리자가 중지시키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작업자들도 중지를 할 수가 

있음. 사용 주체에 대해 생각하게 됨

10)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보다 사업주(협력업체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사용이 많음. 

협력업체에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데이터 수집)

11) 별로 해당없음

13)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매우 드뭄

16) 제도가 있으나 활용도 낮음. 안전신문고도 있음. 

17) 폭염 때문에 문자 5번 보냄. 실제로 작업을 중지하고 쉬라고 하면 쉴 곳에 에어콘을 

설치 해 주어야 하나 그런 것은 없음. 작업을 안하고쉬면 그 시간 동안 추가로 일을 해야 

하는 데 별다른 보상이 없어서 면피성 활동이라고 생각함. 

20) 작업중지권은 처음 들어봤지만 내용을 보니 이해는 됨. 사우나 청소 야간 작업 시 

전기를 사용하다가 찌릿함을 느끼는 경우, 전체 다른 일도 중지하도록 함

21) 서비스업종에서는 작업중지할만한 긴박한 위험이 있을까?

직무스트레스

Ÿ 직무스트레스 감소 개입책

1) 여러 고충에 대해 상담 및 개선하고 있음

2) 응답자가 법적용어 잘 구분 못함. 

3) 외부 업체와 계약해서 심리상담 제공

4)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진행

5)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지원 받으며 하고 있음

6) 본사소속 직원 대상인지 근로자 대상인지 의문이 들었음.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단기 

계약자라서 이 문항들이 해당되지 않음

7) 건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거의 없음

9) 보건 관리자가 설문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검사함

9) 사고 발생 시(추락사 등) 해당 점포 근로자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

9) 협력업체에 대한 것을 추가하면 답변 시간이 엄청 길어질 듯

10) 근로자 건강 센터 등과 협업해서 직무 스트레스 검사 시행 중(협업 많이 함).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검사는 매년 하고 있음

11) 직무스트레스 대응 필요성은 아는데 교육은 진행한 적이 없음. (안전보건교육을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대행을 해서 그런 듯.) 

13) 원청 심리센터 이용 가능

14) 응답지 중 하고 있는 것이 없음

15)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교육 및 상담)을 별도로 매년 진행

16) 힐링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 원예 프로그램, 힐링 숲 체험 모발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도

17) 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지원은 공공기관은 다 하고 있다. 

20) 연간 2회 워크샵, 3개월마다 회식문화 진행(직원들과의 소통 기회 마련, 휴식 보완 

등)

20)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휴게시간 절차: 스트레스 발생에 대해 전달 받으면 조치,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 재량으로 2개월 휴식하도록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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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번 보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으로 하는게 낫겠다는 

의견. 5번 보기와 7번 보기가 좀 혼돈될 수 있겠다고 생각. 법적으로는 7번으로 알고 

있음.

하청 지원

Ÿ 원청, 하도급업체 명칭 이해

6) 발주처, 원청, 하도급 업체 구분 가능

11) 실제로 호텔업무를 위해서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3곳인데,(시설관리, 객실청소, 

조리지원) ‘상주’는 1개 업체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1개 업체 5명이라고 응답. (‘상주’ 

개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음.) 조리지원 업체는 연말이나 주말 등에만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객실청소는 하루 13~15명 정도 파견.(객실 판매량에 따라서 변동) 

협력업체와 정기적인 협의체 등의 운영은 안하고 있음 

19) 병원 용역업체와 입점업체(의료기기업체, 제과점, 식당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점업체들도 하청업체인지 헷갈렸음.

참고로 한양대 병원에서는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입점업체는 이 협의체에 

미참여하고 있음. 대신 입점업체 직원들도 보건관리 대상에는 포함됨.

Ÿ 협력업체 근로자 수 정보 파악 출처

12) 협력업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관리 부서에 다 물어봐야 함

16) 공공부문에서는 일상적으로 사내상주 업체 및 인원수를 파악. 아마 

공공안전보건협의체 때문인 듯.

19) 원하청 부문, 협력업체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규모 응답이 

어려웠음. 

Ÿ 원청 활동

6) 꼭 다 해야하는 항목임 ; 점검 나오면 이 서류를 보고,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음(안전보건 

점검 및 순회점검)

6) ‘5. 안전보건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하도급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는 것으로 

이해됨. 실제로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음

7) ‘5. 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와닿지 않아서 체크안함.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와닿긴 함

10) 대부분 다 함. 협력사도 ISO받았을 것. 만약 받지 않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와줄 

것

Ÿ 원청 평가

19)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는 업체에서 직접 하고, 대신 원청 안전관리자들이 확인은 하고 

있음. 필요한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권고도 진행. 

Ÿ 협력업체 지원 활동

4) 8번의 KOSHA 응답지는 원청지원의무 없음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

Ÿ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 관리비 비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답 가능

7) 여러 현장이 있어서 어떻게 기입할지 모르겠음

Ÿ 사용된 항목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 응답시 “현재 기성공정율 산출시점” 조건을 간과함

7)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다 알 수 있음

외부지원 및 규제
Ÿ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걸림돌

2) 법적 요건을 모르는 것이 많다. 어렵다. 세세하게 못 들어 가서 컨설턴트에게 외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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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3) 도시가스사업법 기준으로 안전 관리. 산안법과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9) 매출 또는 이익을 기타로 응답

11) 전업 담당자가 없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에도 어렵다. 대행기관의 지원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14)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이 없어서 체크 안 함

16) 부서에 6명이 있는데, 2명의 안전관리자와 1명의 보건관리자에게 업무가 몰려 있음. 

나머지 3명은 순환보직으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함

20) 안전보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수하거나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다보니 전문성 부족에 

응답,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에 요건을 대응하기가 어려움

Ÿ 외부 도움

1) '일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위험성평가'에 

체크. '위험성평가'는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준다면 도움 받고 싶음

13)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라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체크했음

15) 소방 부문은 외부에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외부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16) 공공기관이 예산제약으로 오히려 못할 수도 있음.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데 못하고 있음. 세종시에서 기재부의 예산통제로 인해서 지원을 잘 못해주는 것 

같음. 지방공기업의 한계

17)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서 보건 관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겟다. 전주 신도시에 

정신과는 하나밖에 없다. 

20) 이왕이면 강사들이 현장에 와서 교육해주면 좋겠음. 소규모의 경우 직원들이 외부로 

교육을 받으러 가기 어려움

Ÿ 산업안전보건법

3) 근로자도 산안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추가하면 좋을 듯 (근데 질문해도 저조하다고 

할 거 같음)

5)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

5)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

7) 자료를 좀 배포해야 이런 문항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음

8)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

9) 안전관리자지만 법 용어를 잘 모르니 해석의 어려움 있음. 규모가 있을 경우 법무법인에 

물어볼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

10) 산안법 내용이 애매함. 내용 해석에 대해 물어봐도 질의회신으로 받음. 문 43-2(사업주 

의무 제시 명확)는 매칭이 잘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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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내용

10) 산안법상 도급, 발주, 수급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렵고 구체적이지 않음. 법률에 대한 

해석을 그때그때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 함

10) 산안법에는 근로자의 의무도 있는데 그건 왜 빠졌는지?

12)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시행력과 시행규칙은 

범주가 약간 모호함. 기준에 대한 규칙은 명확해서 자주 봄

12) ‘문 43-2’에 대해, 산안법에서 고용주 의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하기도 어려움

14) 교육에 가서 알게 됨; 교육을 안 받는 곳은 잘 모를 거 같음

18)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

Ÿ 법적 의무 정보 제공 방식

1) 온라인 영상자료, 현재 미비한 부분도 분명 있을 테니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함

4) 온라인 영상자료(예. 숏폼)

6) 사업주 교육과 전문가 방문은 부담스럽고, 온라인 자료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는 마땅한 

장비나 장소가 없어 활용도가 낮음. 휴대폰으로 보기도 어려움; 가이드 및 해설서는 인쇄 

혹은 보관해서 나중에 사용 가능

7) 동영상 교육이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됨(산안법 핵심내용 정리 영상)

9) 해설서는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음. 집체 교육은 다녀와도 남는 

게 크게 없음

10) 사업주 집체교육(중처법 처벌 사례 공유)

12) 가이드 및 해설서

14) 아무래도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함

14) 평소 산안법 정리 유튜브 영상 시청함

20) 전문가 방문 컨설팅, 비대면은 집중이 어렵고 전문가가 직접 대면으로 하면 직원들도 

더 관심 갖고 회사가 신경쓴다는 느낌도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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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정 조사표(안)

부록 2-1. 개정 조사표(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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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개정 조사표(안):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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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문항별 참고사항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A. 사업체 특성

1

근로자 수
(성별*외국인*상용/임시
및일용)
+ 55세이상 

Ÿ 문항수정(문1에 
‘상용/‘임시및일용’과 ‘성별’로 
구분해 질문) 

Ÿ 상용 및 기타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자 수 표는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에서 
차용

2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일반 조사표만)

Ÿ 새로 추가

Ÿ ESENER Q400, 독일의 GDA 
W15B902를 기반으로 수정 및 

개발
Ÿ 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3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일반 조사표만)

Ÿ 새로 추가
Ÿ 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4
노동조합 유무
(일반 조사표만)  

Ÿ 10차 조사 문5

B. 위험 요인

5-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Ÿ 10차 조사 문14-B
Ÿ ‘위험존재’ 에 대한 정의 추가
Ÿ 응답지를 5점척도에서 유무로 

수정(ESENER 참고) 

5-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Ÿ 문항수정(문14-A에 고온과 저온 

구분, 다습/폭염/한파 추가)

5-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Ÿ 10차 조사 문14-C

5-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Ÿ 10차 조사 문14-D 

C. 안전보건 
관리실태

1) 경영진 
안전의지

6-1
경영진 안전의지: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강조

Ÿ 문항수정(문17-1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추가)

6-2
경영진 안전의지: 
안전보건에 적극적 투자 

Ÿ 문항교체(문17-2의 ‘우선순위’, 
문17-3의 ‘중요하게 여김’ 삭제 
후 ‘투자’로 수정)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7-1
~7-5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유무/인원/직급/전담 
직원 수

Ÿ 문항수정(문6에 산업안전보건 
업무 정의 추가)

8-1
(전담부서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직원 수

Ÿ 문항수정(문7에서 직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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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8-2
(전담부서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직원 업무 비중

Ÿ 새로 추가

9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Ÿ 문항수정(문8-1의 선임과 
문9-1의 위탁 여부를 통합하여 
응답지 구성)

9-1 선임된 안전관리자 수 Ÿ 10차 문8-1

9-2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수 Ÿ 새로 추가

9-3
안전관리자 중 전담 직원 
수

Ÿ 새로 추가

9-4
안전관리자 겸임 직원 
입무 비중

Ÿ 새로 추가

10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Ÿ 문항수정(문8-2의 선임과 
문9-2의 위탁 여부를 통합하여 
응답지 구성)

10-1 선임된 보건관리자 수 
Ÿ 문항수정(10차 문8-2 문항 

수정)

10-2 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수 Ÿ 새로 추가

10-3
보건관리자 중 전담 직원 
수

Ÿ 새로 추가

10-4
보건관리자 겸임 직원 
입무 비중

Ÿ 새로 추가

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 

Ÿ 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Ÿ 문11의 유무에서 인원수 추가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12
문서화된 규정과 절차 
유무 

Ÿ 새로 추가(ESENER Q155 참고)

13-1 규정과 절차: 정기적 공지
Ÿ 문항교체 (‘문17-11,체계적 안전 

규정 및 절차’ 삭제 후, ESENER 
Q156 참조하여 개발)

13-2 규정과 절차: 실질적 도움
Ÿ 문항 수정 (문17-12의 ‘사고 

예방에’ 삭제)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14-1 시설, 장비 충분히 구비
Ÿ 문항수정(문17-13에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충분히’ 
추가)

5) 안전보건활동

15 위험성평가 인지여부 Ÿ 새로 추가

16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Ÿ 문항수정(위험성 평가 정의 삭제)

16-1 위험성평가 실시 유형
Ÿ 문항수정(문15 정기 실시 여부, 

실시 유형 질문: 고용노동부 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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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5) 안전보건활동

16-2 위험성평가 미실시 이유 

Ÿ 문항수정)문15-1의 응답지 중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를 
‘위험성평가를 할 만큼의 
위험요인이 없다’로 수정)

17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Ÿ 문항수정(문15-2-1, 

문15-2-2를 내부참여자 세분화, 
일반근로자 추가)

18-1
개선책 마련 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Ÿ 새로 추가 (ESENER Q258 참조)

18-2
위험성평가: 실질적인 
후속조치 정도

Ÿ 문15-2-3에서 ‘위험성 감소 
노력’을 ‘후속조치’로 수정

Ÿ ESENER Q259를 기반으로 수정

18-3 위험성평가: 문서 작성
Ÿ ESENER Q257를 기반으로 수정 

및 개발

18-4 위험성평가: 툴박스미팅 Ÿ 새로 추가

18-5
위헙성평가: 안전보건 
향상 도움

Ÿ 새로 추가

19-1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Ÿ 문항수정(1차조사 문22-1에 
‘대상이지만 실시 안 한 경우’ 
응답지 추가) 

Ÿ 작업환경측정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 
참고

19-2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에게 공유 

Ÿ 새로 추가

19-3
작업환경측정: 후속조치 
여부

Ÿ 문항수정(1차조사 문22-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노력’을 ‘후속조치’로 수정

Ÿ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참고

19-4
작업환경측정: 구체적 
후속조치

Ÿ 새로 추가
Ÿ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참고

19-5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에 도움 여부

Ÿ 새로 추가

20-1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Ÿ 문항수정(문21-1에 ‘대상이지만 
실시 안 한 경우’ 응답지 추가)

Ÿ 특수건강검진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참고

20-2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대상자 유무 및 인원

Ÿ 문항수정(문21-2의 사후조치 
대상에 C, D등급 표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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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5) 안전보건활동

20-3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조치 실시 여부

Ÿ 문항수정(문21-3의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후속조치 
여부’로 수정)

20-4
특수건강진단: 구체적인 
후속조치

Ÿ 새로 추가
Ÿ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참고

20-5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에 도움 여부

Ÿ 새로 추가

6) 안전보건교육

21
안전보건교육: 실시한 
교육 유형(시기)

Ÿ 새로 추가
Ÿ 교육 유형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참고

22 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Ÿ 새로 추가

23-1
안전보건교육: 필요한 
정보 충분히 제공 정도

Ÿ 문항수정(10차 문17-9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수정)

23-2
안전보건교육: 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 정도

Ÿ 10차 조사 문17-10

24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무

Ÿ 새로 추가
Ÿ ESENER Q104 참고

25-1
25-2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 
가능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표지 부착

Ÿ 새로 추가

7) 근로자 참여

26-1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견 
요청

Ÿ 문항수정(10차조사 문17-6의 
근로자에 ‘또는 근로자 대표’ 
추가)

26-2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원의 의견 적극적 수용

Ÿ 문항교체(문17-7 ‘작업장 안전 
제안 시스템 유무’, 문17-8 
‘제안에 성의있게 대응’ 삭제하고 
교체함)

27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Ÿ 새로 추가
Ÿ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협의체 
(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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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7) 근로자 참여

27-1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활용 정도

Ÿ 새로 추가

28-1
작업중지권: 내용 고지 
여부

Ÿ 문항수정(문17-16의 ‘작업 거부 
여부’에서 ‘작업중지권 고지 
여부’로 수정

Ÿ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참고

28-2
작업중지권: 1년간 시행 
여부

Ÿ 새로 추가

8) 관리자

29-1
관리자: 자신의 책임 인지 
여부

Ÿ 문항 수정(10차 문18-1의 
‘역할과 책임’에서 ‘역할’ 삭제)

29-2
관리자: 지식, 기술 보유 
여부

Ÿ 문항 수정(10차 문18-2의 
‘역량’을 ‘지식과 기술’로 수정)

29-3
관리자: 회사의 
안전보건업무 지원 여부

Ÿ 문항수정(10차 문18-3의 
‘역할과 책임’을 ‘안전보건 업무’로 
수정)

9) 현장실천

30-1
안전보건실태: 위험한 
일을 하기 전 방법/절차 
고지 

Ÿ 10차 

30-2
안전보건실태: 작업장 
정리정돈

Ÿ 10차 조사 문17-14

30-3
안전보건실태: 작업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

Ÿ 10차 조사 문17-15

30-4
안전보건실태: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

Ÿ 새로 추가

D. 직무스트레스

31-1
31-2
31-3

조직 외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성희롱) 

Ÿ 문항교체(10차 문16-1-1의 
‘고객대상 감정노동’을 세분화)

31-4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Ÿ 문항교체(10차 문16-1-5의 
‘괴롭힘’ 삭제)

31-5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신체적 폭력)

Ÿ 문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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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D. 직무스트레스

31-6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성폭력‧성희롱)

Ÿ 10차조사 문16-1-7

31-7 시간 압박 Ÿ 10차조사 문16-1-3

31-8 고용의 불안정성 Ÿ 10차조사 문16-1-4

32-1 장시간 노동 Ÿ 10차조사 문16-1-2

32-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Ÿ 새로추가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고

32-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Ÿ 새로추가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고

32-4 정밀기계 조작 작업
Ÿ 새로추가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고

33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

Ÿ 새로추가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참고

E. 하청 지원

34 원청여부
Ÿ 문항수정(문23에서 ‘협력업체 및 

해당 근로자 수’ 삭제)

35-1
협력사: 계약시 충분한 
안전보건예산 반영

Ÿ 새로 추가

35-2
협력사: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Ÿ 새로 추가

35-3 협력사: 정기적 소통 Ÿ 10차 조사 문24-1

35-4
협력사: 안전건강을 위한 
충분한 지원

Ÿ 10차 조사 문24-2

35-5
협력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기간 보장

Ÿ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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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E. 하청 지원

36
협력사: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

Ÿ 새로 추가
Ÿ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등 참고

37
38

원청 기업 유무 및 
사업장 내 위치 여부

Ÿ 문항 수정(문25의 ‘원청 기업 
유무’와 ‘사업장 내 위치 여부’ 
따로 질문)

39-1
원청 기업: 계약시 충분한 
안전보건예산 반영

Ÿ 새로 추가

39-2
원청 기업: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Ÿ 새로 추가

39-3 원청 기업: 정기적 소통
Ÿ 문항 수정(문26-1에 ‘우리 

회사와’ 추가)

39-4
원청 기업: 안전건강을 
위한 충분한 지원

Ÿ 10차 조사 문26-2

39-5
원청 기업: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기간 보장

Ÿ 새로 추가

40
원청 기업: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

Ÿ 새로 추가
Ÿ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등 참고

F. 외부지원 및 
규제

41
안전보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Ÿ 문항수정(문28에서 ‘기타’ 삭제)
Ÿ ESENER Q263 참고

42
도움 받고 싶은 안전보건 
향상 활동

Ÿ 문항수정(문29 응답지에서 
‘작업환경 개선’, ‘재정지원사업’ 
추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관리’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로 수정) 

43 고용노동부 감독 여부 Ÿ 문30

43-1
고용노동부 감독 실질적 
도움 여부

Ÿ 문30-1

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제공 혹은 지원 여부

Ÿ 문31
Ÿ 독일의 GDA W15B60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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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F. 외부지원 및 
규제

4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제공 혹은 지원의 
실질적 도움 여부

Ÿ 문31-1
Ÿ 독일의 GDA W15B608를 참고

45
47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인지 여부

Ÿ 문32, 문33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추가

46-1
48-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쉽게 이해 가능

Ÿ 독일의 GDA W15B201_1를 
참고하여 수정 및 개발

46-2
48-2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적용 어려운 규정

Ÿ 독일의 GDA W15B201_5를 
참고하여 수정 및 개발

46-3
48-3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준수 비용 높음

46-4
48-4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처벌 수준 적정

46-5
48-5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실질적 도움 여부

Ÿ 문32-1, 문33-1

49
선호하는 법적 의무 제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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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건설

1-11 공사 시작일 문항 유지

1-21 공사 종료일 문항 유지

1-31 공사 금액 문항 유지

1-41 발주처 문항 유지

1-51 기성공정율 문항 수정

21 1. 공사 종류
2. 공정

문항 유지

3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금액

문항 유지

391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문항 유지

주1. 건설 설문에만 포함되는 문항



      

      

      

      

      

      

      

      

      

      

      

      

      

      

      

      

      

      

      

     

              

                    

                     

                                                   

148 부록 4. 10차 조사와의 비교표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1

Ÿ‘상용,임시및일용’과 
‘성별’로 구분해 
조사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 획득, 사전조사 
결과, 응답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음 확인함
Ÿ상용, 임시및일용 
근로자의 정의는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
사표’에서 차용하여,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함

2 삭제 및 일부 이동(문 33)

Ÿ코로나 이후 재택/원격 
근무제도 실시가 
줄어들었으며, 그 외 
근무제도는 
직무스트레스 
감소방안(문 33)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1
4
9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3

Ÿ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경영상태가 
안전보건관리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대두됨
ŸESENER Q400, 
독일의 GDA 
W15B902를 
기반으로 수정 개발
Ÿ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4
Ÿ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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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5

Ÿ지시문 및 응답지 수정: 
해외조사(ESENER) 
분석,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판단이 어려운 5점 
응답지보다는 
존재유무로 응답지를 
수정함. 단, 위험의 
범위, 빈도, 조치 여부 
등 에 대한 기준을 
지시문에 제시함
Ÿ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 
지구온난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다습을 추가하고, 
2) 실내의 고온, 저온을 
추가하고, 3) 차량에 
의한 위험을 ‘기계, 
전기, 기타 위험 
요인’에서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으로 
이동

6

Ÿ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라, 관찰 가능한 행동 
위주로 문항을 
수정하고, 문항의 
반복성을 줄이기 위해 
문항 수를 2개로 
수정함



                   

1
5
1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7

Ÿ사전조사 결과,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정의 
추가
Ÿ조사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문항의 
순서 및 어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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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8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Ÿ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겸임 직원의 
직급 질문은 삭제하고, 
대신 업무 비중 질문을 
추가함

9

Ÿ응답의 편의를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문항을 
구분하고, 선임 및 위탁 
문항을 통합함
Ÿ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정규직과 전담 직원 수, 
업무비중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문 9-2와 9-3, 9-4 및 
문 10-2와 10-3, 
10-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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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10

11

Ÿ특정 규모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한다는 
표현이 거짓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문항 표현을 
수정함
Ÿ선임한 직원 수 추가

12 삭제
Ÿ행정 자료로 대체 
가능하여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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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Ÿ사전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문서화된 
규정 절차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17-11)을 문 
12로 수정
Ÿ안전보건 규정과 
절차에 관한 정기적 
정보제공 여부 문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으로 문 13-1 
추가 (ESENER Q156 
참조)
Ÿ문 13-2 어구 수정

14

Ÿ보건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하고, 질문 의도를 
강하하기 위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충분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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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Ÿ위험성평가의 중요성에 
따라 문항 추가함
Ÿ문 15: 소규모 사업장 
포함으로 인지 
정도부터 질문 
필요하여 추가하자는 
의견
Ÿ문 16-1: 고용노동부 
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실시 
유형 질문 추가
Ÿ문 16-2: 전문가 의견 
수렴 바탕으로 미실시 
이유 수정 
Ÿ문 17: 참여자 범주 
세분화 (근로자 등)

15

Ÿ문 18: 실질적인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항 추가 
(ESENER 
Q257~Q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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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Ÿ작업환경측정 정의: 
소규모 업체를 위해 
정의 추가(산안법 
제125조 제1항 참고)
Ÿ문 19-1: 기존 문 
22-1의 응답지 2와 
3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응답지 수정
Ÿ실질적인 시행여부 
점검을 위해 문 19-2, 
19-4, 19-5 추가
Ÿ문 19-4 
Ÿ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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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Ÿ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문항은 제외하자는 
의견으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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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Ÿ특수건강검진의 정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추가(산안법 제130조 
참고)
Ÿ문 20-1: 기존 문 
21-1의 응답지 2와 
3의 구분을 명확하기 
위한 응답지 수정
Ÿ문 20-2: 
사후관리대상자를 
명확히 정의(C, D 
등급). 단 인원수는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으로 삭제
Ÿ실질적인 시행여부 
점검을 위해 문 
20-4(응답지는 산안법 
제132조 참고)와 문 
20-5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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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Ÿ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 
21(실시한 교육 유형, 
산압법 제29조 참고)과 
문 22 (교육 내용) 
추가함
Ÿ문 22 교육내용은 최근 
강조되는 교육 내용을 
토대로 구성

Ÿ문 23: 일부 어구 수정

20 삭제

Ÿ자체/위탁 교육 비율 및 
교육 실시 방법 비율: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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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Ÿ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관련 문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결과 추가 
(ESENER Q104 
참고)

22

Ÿ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문항 확대함
Ÿ문 26-1: 근로자에 
‘또는 근로자 대표’ 
추가
Ÿ문 26-2: 어구 수정
Ÿ기존 문 17-7 ‘작업장 
안전 제안 시스템 
유무’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어 삭제함
Ÿ문 27: 산보위 이외의 
추가적인 근로자 참여 
활동(  (산안법 3조, 
24조,  제75조 참고)을 
추가
Ÿ문 27-1: 근로자 
참여제도 활용도 질문 
추가

23

Ÿ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 고지 여부 및 
사용 경험 여부를 
파악하자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Ÿ문 28-1, 28-2로 수정 
및 추가(산안법 제5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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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24

Ÿ문 29: 사전조사 결과 
바탕으로 ‘관리자’로 
수정
Ÿ문 29-1: 어구 
수정(‘역할과 책임’을 
‘책임’으로)
Ÿ문 29-2: 문항수정 
(‘역량’을 ‘지식과 
기술’로)
Ÿ문 29-3: 어구수정 
(‘역할과 책임’을 
‘안전보건 업무’로 )
Ÿ기존 문 12: 
관리감독자수 정보는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삭제

25

Ÿ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문 
30-1(TBM 활동), 문 
30-4( 시정지시 이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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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Ÿ서비스업 등의 확대를 
고려하여, 스트레스 
문항을 보강함
Ÿ문 31: 기존의 
감정노동과 직장내 
괴롭힘 문항을 조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수정함
Ÿ문 32: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른 위험 요인을 
별도로 
질문함(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조) 
Ÿ기존 문항 문 2, 문 3은 
문 32로 대체하고 
삭제함
Ÿ문 33: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에 대한 문항 
추가(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669조, 
산안법 시행령 제41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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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Ÿ문 34: 업종 확대에 
따라 ‘사내협력사’를 
‘연간 계약하는 
협력사’로 수정
Ÿ사전조사결과, 협력사 
근로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문항 
삭제
Ÿ문 35, 36: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협력사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추가(문 35-1, 35-2, 
35-5, 36
Ÿ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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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Ÿ문 37, 38: 사내 근무 
여부를 별도로 질문

Ÿ문 39, 40: 원청문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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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삭제

Ÿ재해 정보는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 
가능하므로 삭제

30

Ÿ응답자 편의를 위해 
문항 구조 변경
Ÿ예비 조사 결과, 비 
제조업종 고려하여 
‘작업 일정 또는 생산 
목표’를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으로 수정함
ŸESENER Q263 참고

31

Ÿ문항어구 수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관리’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Ÿ응답지 추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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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Ÿ문 43 어구 수정: ‘최근 
1년 동안’

33

Ÿ문 44 어구 수정: ‘최근 
1년 동안’; ‘지원을 
받거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활용’

34

Ÿ문 45: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문구 추가
Ÿ문 46: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문 45에서 
‘1. 전혀모른다’를 
제외한 모두에게 
질문하기로 함 (독일 
GDA W15B201_1, 
W15B201_5를 참고)
Ÿ예비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사업장 인식 문항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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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Ÿ문 45, 46과 동일한 
내용

36
Ÿ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로 추가함

37 삭제
Ÿ코로나19관련 문항은 
삭제함

38 삭제
Ÿ표본 수를 고려하여 
주관식 응답 분석이 
어려워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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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건설업만 해당하는 문항

39

Ÿ기성공정율: 
사전조사결과, 주관식 
응답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관식으로 
수정

40
Ÿ응답자 편의를 위해 
구조 수정(문항은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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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삭제
Ÿ사전조사결과, 건설업 
특성상 해당 문항이 
적용안됨

42 삭제

Ÿ기술 지도 계약 체결 
여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

43

Ÿ사전조사결과, 구체적 
금액 응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44
Ÿ변경된 고시에 따라 
항목명 수정



170

부록 5. 표집설계

부록 5-1. 1안: 17개 대업종 (중47) + 제조업 (중25) +건설업



부록

171



172



부록

173



174



부록

175



176



부록

177

부록 5-2. 2안: 17개 대업종 (중47) + 제조업 (중25) +건설업



178



부록

179



180



부록

181



182



부록

183



184

부록 5-3. 3안: 17개 대업종 (대17) + 제조업 (중25) +건설업



부록

185



186



부록

187



188

부록 5-4. 4안: 17개 대업종 (대17) + 제조업 (중25) +건설업



부록

189



190



부록

191



192

부록 5-5. 5안: 17개 대업종 (중47) (제조업 제외) +건설업



부록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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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6. 6안: 17개 대업종 (중47) (제조업 제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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